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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1. 서론

▪ 수원시는 오랜 기간 다양한 주체와 제도적 근거에 의해 산발적으로 행해지고 설치

된 공공미술 작품이 누적되어 있어 공공미술 작품의 전체 현황을 파악하는 것조차 

어려워진 실정임

▪ 다양한 맥락에서 행해지는 공공미술을 도시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하고 

도시 차원에서 어떠한 공공미술을 지향해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의 공유가 필요함

▪ 연구의 목적은 수원시 공공미술의 실태를 조사하여 현재 수원시 공공미술의 다양한 

양상을 포착하고 진단하여 공공미술 관리 개선방안 및 공공미술 정책의 원칙과 방

향성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임

2. 선행연구 검토

▪ 공공미술은 역사적으로도 변화를 거쳐왔으며 장소나 기능, 내용 등에 따라 다양한 

해석과 개념적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공공성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공공미술의 의미가 달라지게 되므로 공공미술

을 개인의 표현으로 인식되었던 미술이 공공성과 결합하면서 나오는 다양한 경험과 

창조적 가능성을 가리키는 열린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 공공미술은 특정장소 설치를 전제하는 경우가 많으나 장소일반 미술의 형태일 수도 

있으며 설치공간은 단지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소통의 의미를 담은 공간일 수 있고 

회화나 조각 등의 전통적인 시각예술형태에 한정하지 않고 설치미술, 사진, 영상 

퍼포먼스, 교육활동, 축제 등 다양한 예술적 형태를 가지며 영구적이거나 임시적일 

수도 있고 이동가능한 것도 있음

▪ 공공미술은 미국의 경제 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책의 일환으로 예술가들에게 일자

리를 제공해주기 위한 프로젝트에서 시작되어 ‘건축 속의 미술’, ‘미술을 위한 

퍼센트법’ 등을 통해 제도화 되기 시작함

▪ 공공미술은 1960년대 지역사회의 공동체성 회복이나 도시공간의 미화를 위해 시민 

공원이나 광장 같은 외부공간에 벽화나 조각을 설치하는 공공장소에서의 미술, 

1970년대 도시계획 과정과 결합하여 공공미술의 환경의 일부로 기능하도록 하면서 

특정 장소에 맞춰 의미를 생산하는 장소 특정적인 성격의 공공공간으로서의 미술을 



거쳐 1980년대 후반부터는 공간에 대한 사회적 접근과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기반

으로 한 참여와 개입의 예술실천, 과정 중심의 예술 작업이 특성을 강조하는 새로

운 장르의 공공미술로 확장됨

3. 수원시 공공미술 실태조사

▪ 수원시 공공미술은 「문화예술진흥법」과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근거한 

건축물 미술작품, 「경기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와 「수원시 공공조형

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공공조형물, 그 외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각종 공공미술 프로젝트 등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 건축물 미술작품과 공공조형물은 조각 등 유사한 설치물로 도시경관을 구성하고 있

음에도 각기 다른 근거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각기 다른 주체에 의해 관리‧운영

되고 있어 통합적 관점을 가지기 어려움

▪ 기초지자체인 수원시의 경우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설치 심의 등 제도 운영에 대

한 권한이 없어 이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수행하기 어려움

▪ 수원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는 수원시 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으며 수원시 

경관위원회에는 미술 등 시각예술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며 개별 설치 신

청 작품에 대한 심의 위주로 운영되기 때문에 수원시 공공미술에 관한 의제를 발굴

하고 논의하여 공공미술 비전 및 방향을 설계하는 단위는 부재함

▪ 작품 설치에 대한 심의 사항에는 미술작품의 사후 관리 계획 및 예산 책정에 대한 

심의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미술작품이 철거‧훼손‧분실‧용도 변경되어 보수 또는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시 따르는 제재 조치 규정

이 없음

▪ 수원시 공공미술 작품 설치 현황에 대한 자료를 취합한 결과, 건축물 미술작품은 

기존 목록과 실제 현황과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공공조형물은 사업 및 관리주체의 

상이함으로 인해 전체적인 목록화가 되어 있지 않으며, 공공미술 프로젝트 또한 추

진 주체의 다양함으로 인해 수원시 차원의 전수 파악이 되어 있지 않음

▪ 유형화와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는 지역적 다양함을 보이는 인계동과 보조적으

로 영통과 수원역 일대 상업지구, 최근 조성된 광교 일대를 추가하여 도시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개방된 외부공간에 미적‧장식적 요소를 담고 있는 모든 조형물 및 

시설물의 현황을 조사함



▪ 총 305점의 조형물 및 시설물이 조사되었는데, 이를 조형물의 설치 목적에 따라 분

류한 결과 예술적 목적을 위해 설치한 조형물은 247점, 실용적・기능적 목적으로 

설치한 조형물은 62점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조각, 회화, 벽화 등 조형시설물이 217

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상징탑, 기념비, 동상 등 상징조형물이 30

점이 설치되어 있음

설치 목적 하위분류 조사 수량

예술적 목적을 위해

설치한 조형물

조형시설물(조각, 회화, 벽화, 공예 등) 217점

상징조형물(상징탑, 기념비, 동상 등) 30점

실용적・기능적 목적을

위해 설치한 조형물

안내시설물(안내표지판, 표석 등) 23점

편의시설물(벤치, 퍼걸러 등) 10점

보행안전시설물(볼라드, 펜스 등) 3점

녹지시설물(분수대 등) 6점

공급시설물(전력함 등) 5점

기타시설물(시계탑, 기타 등) 11점

총     합 305점

▪ 건축물 미술작품은 주로 건축물 외부 대지 내의 공지나 공개 공지에 설치한 조각품

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건물 로비 벽에 회화 작품을 설치한 경우도 있으며, 

공공조형물의 경우에는 공원이나 테마 거리에 설치된 조각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관공서 등의 공공시설에도 조각품, 회화작품이 설치되어 있으며 공공미술 사

업 결과물에는 수원시 마을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 마을 벽화 사업이 주

를 이루고 있음

▪ 동상, 상징탑, 기념비 등이 해당하는 상징조형물은 공공이 공원이나 테마 거리 등

에 설치한 공공조형물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민간단체에서 설치하고 시에 기부채납

한 공공조형물인 경우도 존재함

▪ 장소와 위치 정보 제공, 방향 안내의 기능을 하는 안내시설물이나 일반 공중에게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공적영역에 설치한 편의시설물의 경우 심미성의 향상을 위

해 조형적 요소를 가미함으로 인해 공공미술과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음

▪ 보행안전시설물, 녹지시설물, 공급시설물 또한 미관을 개선하고 심미성 향상을 꾀

하고자 각종 조형적 요소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음



▪ 조사 결과 작품을 감상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있거나 망실 혹은 철거된 상태로 방

치되어 있기도 하고 인위적으로 혹은 시간의 경과로 인해 자연적으로 훼손된 상태

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기존 유명 작품을 카피하거나 유명 캐릭터를 무단 

도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들도 다수 발견됨

▪ 각종 공공미술 프로젝트형 사업이나 도시재생형 공공미술 사업 등은 조례나 관련 

법령으로 규정된 설치 절차 및 관리체계가 부재하고, 민간이 자의로 대지 내 공지, 

공개공지 및 건물 외관 등 개방된 외부공간에 설치한 조형물 또한 관리체계의 사각

지대에 놓여있음

▪ 현황 및 실태분석 결과, 공공미술 관리 대상 범위가 모호하며, 수원시 공공미술작

품의 전체 현황 자료가 부재하고, 수원시 공공미술의 정책적 방향성과 원칙 및 기

획이 부재하며, 공공미술 작품의 유지보존 및 처분 전략과 작품 활용방안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남

4. 국내외 공공미술 운영 및 관리 사례조사

▪ 공공미술과 관련한 국외사례는 독일 뮌스터시의 도시 차원의 공공미술 프로젝트 

Münster Sculptur Projekte, 독일 카셀시의 대형 예술 이벤트와 공공미술 기획 

Kassel Documenta, 네덜란드 위트레흐트시의 지역개발에서의 공공미술 Beyond 

Leidsche Rijn, 독일 베를린시의 Kunst im Stadtraum und Kunst am Bau의 사례를 

조사함

▪ 국내사례로는 광주 폴리 프로젝트의 시민 참여와 협치의 공공미술 사례, 안양 공공

예술 프로젝트의 사후 관리 및 활용 사례, 서울시의 공공미술 통합 관리 체계 사례

를 살펴봄

▪ 국내외 사례를 종합하면 첫째 도시 차원에서 기획하는 공공미술 정책, 둘째 시민 

참여와 협치의 과정으로서 공공미술, 셋째 공공미술 통합 운영 체계 수립, 마지막

으로 공공미술 사후관리 철저 및 활용 활성화를 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남

5. 수원시 공공미술 개선 방안

▪ 공공미술 관리 대상을 도출하기 위해 분류기준을 마련하였는데 개방된 외부공간에 

현존하는 매우 다양한 조형물들을 그 설치 목적에 따라 ‘예술적 목적을 위해 설치

한 조형물’과 ‘실용적・기능적 목적을 지닌 조형물’로 나눌 수 있고 ‘실용적・



기능적 목적을 지닌 조형물’은 그 기능적 목적에 따라 공공디자인시설물로 분류하

여 하위 카테고리를 구성할 수 있으며 (실용적・기능적 목적이 없이) ‘예술적 목

적을 위해 설치한 조형물’을 (해당 작품의 예술적 가치와는 별개로) 공공미술작품

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예술적 목적을 위해 개방된 외부 공간에 설치한 조형물 중에는 그 설치장소의 성격

에 따라 공공용지 등 공적영역에 설치한 것이 있으며, 대지 내 공지, 공개공지, 건

물 외관 등 사적영역에 설치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행정의 관리 대상으로서의 

공공미술 작품은 공적영역에서 행해지는 공공미술에 한정할 수밖에 없으나 다만, 

시가 직접 공공미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설치 부지가 사적영역일지라도 관리 

대상에 포함하여야 함

▪ 건축물 미술작품을 포함하여 민간의 사적영역에서 행해지더라도 열린 공간에서 이

루어지는 공공미술이 도시 미관과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논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공론장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함

사적영역 설치물

(대지 내 공지, 공개공지 및 건물 외관)

공적영역 설치물

(공공용지 등)

민간

(개인, 단체, 

기업 등)

예술적 목적 – 민이 자치적으로 논의하고 관

리해야 하는 영역

예술적 목적 – 행정의 공공미술 관리 대상

(민간의 신청으로 설치된 공공조형물)

실용적 목적 – 공공디자인 실용적 목적 – 공공디자인

공공

예술적 목적 – 행정의 공공미술 관리 대상

예술적 목적 – 행정의 공공미술 관리 대상

(공공조형물 일반, 공공미술 프로젝트 및 

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되는 조형물 등)

실용적 목적 – 공공디자인 실용적 목적 – 공공디자인

▪ 수원시 전체 공공미술 현황에 대한 파악과 상태 점검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후 수원

시 공공미술 관리체계의 수립과 운영, 활용방안 모색은 불가능하므로 목록화 작업

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수원시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공공미술 작품의 상태를 점검

하여 각 작품을 ‘유지’, ‘보수’, ‘철거’, ‘이전’으로 구분하여 재정비하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함

▪ 수원시 공공미술의 중장기적 방향성과 원칙 수립하고 공공미술작품을 거시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관리를 고려하여 신규 작품 설치 여부 및 장소 결정, 예술성과 장소

성에 대한 심의 기준과 함께 예방적 보존 차원에서의 심의 기준 마련, 적절한 작품 



환경과 작품의 유형 등을 사전에 논의,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작품 선정 과정, 콘

셉트 등을 자문, 공공미술 사후관리(유지, 보수, 매각, 처분 등) 등 지속적인 정책과 

절차에 대해 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통합 관리 기구 구성을 고려할 필요 있음

▪ 수원시 공공미술 정책의 원칙과 방향성으로는 도시비전을 공유하는 매개로서의 공

공미술, 시민참여의 장으로서의 공공미술,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다양화와 질적 제

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 구축, 공공미술 활용 활성화를 제시함

주제어: 공공미술, 공공공간, 공공조형물, 시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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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1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1) 공공미술의 순기능과 역기능

▪ 탁월한 공공미술은 시민의 문화예술향유와 도시 정체성의 표현, 도시 재생과 도시 

브랜드 가치 증진 등 다양한 차원에서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질이 

낮은 공공미술작품이 난립할 시에는 도시 미관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치며 예산 

낭비를 초래함

▪ 비록 탁월한 공공미술작품일지라도 기후 변화 등에 직접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

후관리를 소홀히 하면 단기간 내 훼손되고 수명이 단축되어 도시 흉물로 전락하기 

쉬움

▪ 근래에 벽화 작업 등 공공미술을 통해 낙후지역 재생, 지역 활성화에 성공을 거두

는 사례들이 등장하면서 많은 지역에서 공공미술을 활용한 도시 재생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후관리와 활용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일정기간 

이후 도리어 생활환경을 악화시키고 지역문제가 되어버리는 실정임

2)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수원시 공공미술 실태를 파악할 필요

▪ 수원시에는 이미 오랜 기간 다양한 주체와 제도적 근거에 의해 설치된 공공미술 작

품이 누적되어 있음

◦ 건축물미술작품: 1995년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되며,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는 건축 비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함. 이에 따라 다양한 건축물미술작품이 설치되어 공공미술의 양적 팽창이 

이루어짐

◦ 공공조형물: 공원, 테마거리 조성 등 각종 도시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용지에 

동상・기념탑・기념비 등의 상징조형물이나 조각・공예 등 조형시설물 등이  

설치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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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미술 프로젝트: 주민들이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마을벽화 

작업이나 공공미술 작가들이 진행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수원시 외에 경기도나 

중앙정부에서 수원 지역에서 진행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등이 지역에 산발적으로 

누적되어 있음

▪ 오랜 기간 각기 다른 맥락에서 산발적으로 공공미술이 행해지고 누적되어 왔기 때

문에 공공미술 작품의 전체 현황을 파악하는 것조차 어려워진 상황임

3) 수원시 공공미술 통합운영방안의 필요

▪ 다양한 맥락에서 행해지는 공공미술을 도시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

기 위해서는 도시 차원에서 접근하여 도출되는 통합적 관점의 운영・관리방안이 필

요함

▪ 개인, 단체 등 개별 민간 주체와 각 행정 부서 등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 주체의 

다양성으로 인해 행정에서 공공미술 운영관리를 일임할 수 없으며 공론장의 형성과 

협치를 바탕으로 한 주체 통합적인 공공미술 관리방안이 필요함

▪ 공공미술은 도시계획 하에 이루어지는 공공생산의 관점과 결합하여 작품 자체에 대

한 미학적 접근 뿐 아니라 경관에 대한 디자인적 심의와 재료에 대한 공학적 검증 

등 분야 간 통합적 관점의 운영・관리방안이 필요함

4) 수원시 공공미술 정책의 원칙과 방향성 정립 필요

▪ 최근 공공미술의 흐름은 커뮤니티 기반의 공공미술, 주민 참여형 공공미술로 그 범

주를 확장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과정에서의 지역주민과의 소통이 강조되어 지역주

민의 지역에 대한 질문과 그 표현을 담는 상징적 의미 형성으로서 공공미술이 시도

되고 있음

▪ 이러한 공공미술 방법론은 지역정체성의 형성에 기여하면서 수원시 공공미술의 지

역성을 담보하는 방안이며, 지역 주민이 직접 지역의 공공미술을 계속 유지, 관리

하는 주체가 되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수원시는 아직까지 도시 차원의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

기 때문에 먼저 도시 차원에서 어떠한 공공미술을 지향해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의 

공유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 논의의 출발점으로 수원시 공공미술 정책의 원칙과 방

향성을 정립하여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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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수원시 공공미술의 실태를 조사하여 현재 수원시 공공미술의 다

양한 양상을 포착하고 진단하는 것에 있음

▪ 실태와 진단을 바탕으로 수원시 공공미술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마

련하고 국내외 공공미술 운영 및 관리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수원시 공공미술이 

도시 환경과 조응하여 보다 조화롭게 유지・보존할 수 있는 수원시 공공미술 관리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함

▪ 이미 설치되어 있는 작품을 유지・보존・처분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향후 시 차원

에서 공유할 가치가 있는 공공미술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수원시 공공미술 정

책의 원칙과 방향성을 정립하고자 함

<그림 1-1> 연구 배경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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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수원시 전체를 대상으로 함

▪ 단 현장조사는 수원시 내 일정 구역에서 수원시 공공미술의 다양한 양태를 파악할 

수 있는 인계동 전역과 수원역, 영통, 광교 일부지역으로 한정하여 추진함

<그림 1-2> 연구의 공간적 범위

2) 내용적 범위

▪ 도시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개방된 외부공간에 설치되었으며, 미적・장식적 요소를 

담고 있는 모든 조형물 및 시설물의 현황을 조사함

▪ 조사지역 내 설치된 모든 건축물 미술작품, 공공시설에 설치된 각종 공공조형물, 

각종 공공미술 프로젝트와 도시 사업에 의해 설치된 작품과 기타 공공미술적 요소

를 지닌 모든 설치물을 조사대상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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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방법

1) 문헌 검토

▪ 도시 차원에서의 공공미술 개념, 공공예술 담론, 건축물미술작품 제도 연구 등 공

공미술 선행연구 검토

▪ 「문화예술진흥법」, 「수원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등 공공

미술 관련 법령 및 조례 검토

▪ 관계 기관으로부터 수원시 공공미술 자료 수집 및 검토

2) 전문가 자문

▪ 현장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공공미술 분류 기준 설정 및 관리 방안 도출

▪ 한국의 공공미술작품 보존 관리 현황과 문제점, 유지관리 측면에서 공공미술 작업

의 유의사항,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시의 공공미술 정책 방향과 역할 자문

3) 사례조사

▪ 해외 공공미술 운영 및 관리 현황 파악을 위한 독일 뮌스터 시의 Sculptur Projekte,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시의 Beyond Leidsche Rijin 프로젝트 등에 대한 사례조사

▪ 국내 공공미술 운영 및 관리 현황 파악을 위한 광주 폴리 프로젝트,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 등에 대한 사례조사

4) 현장조사 

▪ 도시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개방된 외부 공간에 설치된 미적・장식적 요소를 담고 

있는 모든 조형물 및 시설물 조사

▪ 작품명, 작가, 작품의 세부적인 위치 정보 등의 수집

▪ 설치 환경 및 관리상태, 주변 경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작품 사진 DB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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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흐름

<그림 1-3> 연구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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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선행연구 검토

제1절 공공미술 이론

1. 공공미술의 개념

▪ 공공미술은 역사적으로도 변화를 거쳐 왔으며 장소나 기능, 내용 등에 따라 다양한 

해석과 개념적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양현미(1999)는 공공미술을 “미술관이나 화랑 같은 제한된 공간에 놓여있던 미술

을 일상생활 공간으로 들여”온 것으로 개념화함

◦ 공공건물을 지을 때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을 미술작품의 구입이나 설치에 

사용하는 ‘미술을 위한 퍼센트법(Percent for Art Ordinance)’으로 제도화

▪ 권세기(2002)는 일반적으로는 대중들에게 공개된 장소에 설치 또는 전시되는 작품

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함

◦ 어떤 장소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장소를 요하는 작품(site specific 

work)’(Robert Smithson)으로 정의되기도 하나 동일한 작품이 여러 곳에 

설치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장소일반 미술(site-general art)’로도 규정할 수 

있다고 설명

▪ 멜컴 마일스(2000)는 “장소, 기능, 내용적인 측면에서 공공의 대중을 위해 제작하

고 소유하는 미술품”으로 정의함

▪ 김혜진(2010)은 “일반 대중(Public)을 위한, 그들을 향한 예술”로 정의하면서 예술

의 생산자와 소비자 개념의 확장과 함께 영역의 경계가 불명확해졌음을 지적함

저 자 공공미술 의미의 해석

양현미(1999)
미술관이나 화랑 같은 제한된 공간에 놓여있던 미술을 일상생활 공간으로 들여오기 

위한 노력에서 비롯된 것

멜컴 마일스(2000) 장소, 기능, 내용적인 측면에서 공공의 대중을 위해 제작하고 소유하는 미술품

권세기(2002) 대중들에게 공개된 장소에 설치 또는 전시되는 작품

김혜진(2010) 일반 대중(Public)을 위한, 그들을 향한 예술

<표 2-1> 공공미술의 다양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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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성(公共性)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공공미술의 의미가 달라짐

◦ 예를 들어, 장소와 관계되면 공공적 공간(public space)으로, 목표나 이슈에 주목

할 경우 공공적 관심(public interest)으로, 재원의 출처에 초점을 맞추면 공공자금

으로 접근 가능

▪ 따라서 공공미술1)을 개인의 표현으로 인식되었던 미술이 공공성과 결합하면서 나

오는 다양한 경험과 창조적 가능성을 가리키는 열린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

함(문화관광부, 2006)

◦ 공공미술은 특정장소 설치를 전제하는 경우가 많으나 장소일반 미술의 형태일 수

도 있으며 공공미술작품의 설치공간은 단지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소통의 의미를 

담은 공간일 수도 있음

◦ 회화나 조각 등의 전통적이 시각예술형태에 한정하지 않고 설치미술, 사진, 영상, 

퍼포먼스, 교육활동, 축제 등 다양한 예술적 형태를 가지며, 영구적 형태의 공공

미술, 이동 가능한(portable) 공공미술, 임시적인(temporary) 공공미술 등 다양한 

양상으로 공공미술 개념이 확장됨

항  목 내     용

공공미술의 의미 공공성과 미술의 만남

공공미술의 대상

‘대중’(시민, 군중, 관람객, 수혜자 등)

대중을 위하고 대중을 향하며, 대중의 참여를  통해 제작

대중과의 연결매체로서의 작품

대중이 작품을 소유

정부 뿐 아니라 지자체, 미술가, 미술단체,  기업, 지역주민 등에 의한 자발적 조성

공공미술 

설치장소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

일상 및 생활주변 모든 공공장소

공공미술이 설치된 공간은 사회∙문화∙정치적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기능

공공미술작업 및 

형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작업

지역 공동체, 관람객 등의 참여를 통한  다양한 경험과 창조적 가능성 시도

다양한 장르의 결합과 공공적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시도

영구적/반영구적/일시적 작업(이벤트성 작업)  등 다양한 형태

<표 2-2> 공공미술의 개념

출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3), 2012 공공미술 연례보고서. p.16

1) 영어의 public art는 공공예술로도 공공미술로도 번역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는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음. 미

술 분야에서 시작했으나 현대의 다양한 형태의 예술실천을 포함하지 못한다고 여겨 예술로 사용하는 경우

도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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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미술의 변화와 확장

▪ 현대 공공미술은 1930년대 미국의 경제 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뉴딜 정책의 일환으

로 예술가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기 위한 프로젝트(Public Works for Artists)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음

▪ 한편 1950년대 미국의 ‘건축 속의 미술(Art in Architecture)’와 1951년도에 제정

된 이와 유사한 프랑스의 ‘미술을 위한 퍼센트법(Percent for Art)’역시 공공미술

의 초기 형태로 보고 있음

▪ 미술계에서 ‘공공미술’이라는 용어는 1967년 영국의 미술 행정가인 존 윌렛(John 

Willett) 의해 최초로 공식화되었음

◦ 윌렛은 저서 『도시 속의 미술(Art in the City)』에서 아트디렉터와 화상, 큐레이

터, 평론가, 수집가 등 소수 전문가들의 예술적 취향이 마치 대중의 미감을 대변

하는 것처럼 만든다고 비판하면서 일반인들의 정서에 개입하는 미술개념으로 공

공미술을 고안하고 정부에 공공미술 자문위원을 임명할 것을 제안함

1) 공공장소에서의 미술(Art in Public Places)

▪ 1960년대 공공미술이 제도화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함

◦ 1967년 미국국립예술진흥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NEA)은 ‘공공

장소에서의 미술’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지방정부의 지역 환경 개선 사업에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것을 지원하였음

▪ 공공미술의 설치장소가 공공건물에서 공공장소로 확장

◦ 지역사회의 공동체성 회복, 도시공간의 미화 등을 위해 시민 공원이나 광장 같은 

외부 공간에 벽화나 조각을 설치하였음

◦ 대중에게 미술관 밖에서 우수한 예술작품에 접근할 기회를 제공

▪ 이 시기 공공의 개념은 장소의 비제도성과 작품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가능성을 의

미하는 정도였음

▪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모더니즘적이고 추상적인 작품으로 인한 비판 제기

◦ 전시장소가 실내에서 공공공간으로 옮겨졌을 뿐 대중과 유리된 작가 중심의 현대

미술의 경향을 유지

◦ 문화의 민주화(Democracy of Culture) 혹은 문화적 엘리트주의(Cultural Elitism) 

이념에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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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공간으로서의 미술(Art as Public Spaces)

▪ ‘도시재생을 위한 미술’이라하기도 함

◦ 지방정부가 도시 재개발이나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미술을 도시계획이나 

개발 과정에 결합하기 시작하면서 이를 위한 재원으로 기금제(Pooling System)를 

도입하여 공공건설 비용의 일정비율을 기금에 납부하도록 하였음

▪ 특정 위치에 맞춰 의미를 생산하는 장소 특정적인 접근(Site-specifity)

◦ 공공미술은 자율적 작품이기 보다는 그것이 놓이는 환경의 일부로 기능하도록 함

◦ 벤치, 가로등 같은 도로 시설물을 대신하거나 거리나 광장의 패턴을 꾸미고 울타

리, 벽 등을 작품화함으로써 사용자에게 공간의 미적 쾌감과 편의를 제공하고 새

로운 의미로 공간을 받아들이게끔 함

◦ 미술가가 도시디자인 팀의 일원으로 건축가, 조경설계사, 도시계획가, 도시 디자

이너, 도시 행정가 등과의 협력을 통해 미술, 건축, 조경 사이의 통합을 추구

3) 새로운 장르의 공공미술(New Genre Public Art)

▪ 1980년대 후반 주제, 매체, 방식, 대중과의 소통 등에서 기존의 공공미술 관습과 크

게 차이를 보이며 새로운 내용과 형식의 공공미술 등장

◦ 공간에 대한 사회적 접근과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참여와 개입의 예

술실천

◦ 공공 공간이 사람들의 삶터로서의 장소이며 사회적 공간이라는 것에 주목하며 그 

속에 담긴 사람과 사건의 이야기 그리고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고유한 의미를 드

러내고자 함

◦ 완성된 결과로서의 작품보다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함께 만드는 과정 중심의 작업이 됨

◦ 단지 물리적 조건에 맞춰 공간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의 역사적 또는 사

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공간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추구함

◦ ‘공익 속의 미술(Art in Public Interest)’라고 불리기도 함

▪ 수잔 레이시(2010)는 ‘지금까지의 공공미술이라고 불린 것과 다르게 전통적 또는 

비전통적 매체를 사용하여 보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관객과 함께 그들의 삶과 직접 

관련된 이슈들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상호작용하는 시각예술’로 정의

◦ 주제는 대개 미술가와 주민이 함께 결정하며 미학적‧예술적 목적보다는 주로 지

역사회의 당면한 이슈와 관련되어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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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체는 조형물이나 벽화 같은 전통적인 매체뿐 아니라 퍼포먼스나 미디어아트 같

은 실험적이거나 비전통적인 매체 또한 광범위하게 사용함

▪ 새로운 장르의 공공미술이 다양성을 추구하고 참여를 강조하면서 이후 다양한 공동

체의 직접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커뮤니티 아트(Community Art)’로 발전하게 됨

　
Art in Public Places

공공장소에서의  미술

Art as Public Spaces

공공공간으로서의 미술

New Genre Public Art

새로운 장르의  공공미술

주요시기 1960-1970년대 1970-1980년대 1980-1990년대

목적
공원,광장 같은 지역의 

공공공간  활성화

공공미술을 통한 도시 공공공간

의 인간화와 네트워크화

미술을 통한 시민 간의 커뮤니

케이션 확대와 공동체 형성

내용

 도시공간을 장식하기 위해 

관공서건물이나 고층빌딩 

앞의 광장에 놓인 

모더니스트 추상조각

 스튜디오작품을 확대해 

공공장소에 설치하여 

플롭아트(Plopart)로 

비난받음

 차츰 공공장소의 

컨텍스트에 적합한 미술로 

변화 

 순수미술 위주였다가 곧 

공공미술의 독특한 

정체성이 형성됨

 공원, 광장, 빌딩, 산책로 

등의 상설의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들의 디자인에서 

미술가와 건축가, 

조경전문가, 도시계획가, 

도시행정가 등과의 

협력으로 미술, 건축 그리고 

조경 사이의 거대한 통합을 

추구하는 오브제를 

지향하기 보다는 장소를 

의식하는 미술

 문화적인 도시 환경 조성에 

큰 성과를 거둠

 미술가가 디자인한 

가로시설물, 공원, 문화시설, 

문화프로그램으로 공공미술 

영역이 확장됨

 환경을 형성하기 보다는 

사회적 이슈에 중점을 두며 

디자인 전문가들보다는 

사회적 주변인 집단들과의 

공동 작업을 수반하는 

정치적 의식을 가진 공동체 

이벤트나 일시적 

프로그램들

 결과보다는 과정 중시

 주민참여가 필수적 요소

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변화

 시각예술을 넘어서 장르 

다양화

중점 오브제 중심 공간 조성 중심 공익/사회 중심

우선권 작가 작가→관객 작가&관객

사회와의 
관계

폐쇄 개방 참여/개입

공공미술의 
의제

도시 미화 장소 특수성 공동체성

공공성의 
출처　

공공장소

(물리적)

공공장소의 환경

(물리적+기능적)

공적 관심

(사회 정치적)

공공미술의 
태도

문화적 엘리트주의

(Cultural Elitism)
타 영역과의 협업

문화적 민주주의

(Cultural Democracy)

공공미술의 
역할

사회통제의 기능　 도시공간의 질 향상　
공동체 의식 고취

사회적 의견 표출수단

<표 2-3> 공공미술의 변천 과정

출처 : 서울디자인재단(2015), 서울시 공공미술 관리 개선방안 연구,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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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주요 선행연구

1. 도시 차원에서 공공미술의 개선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한 주요 연구

▪ 조경진 등(2006), 도시계획과 연계한 공공미술 추진방안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현대공공미술은‘건축속 미술’일변도의 하드웨어적인 접근방식을 넘어 도시계획

과 통합되고 커뮤니티 중심의 방향으로 전개됨을 주목

◦ 도시차원에서의 공공미술이 추진되기 위한 조건으로 공공미술 정책결정권자, 공

공기관, 민간기업, 시민의 관심과 의식을 제시

◦ 도시계획과 연계한 공공미술 구현 전략을 추진할 공공미술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건의

◦ 향후 공공미술 발전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및 아카이빙의 지속적 보강 및 투자확

대 건의

▪ 김태호 등(2015), 서울시 공공미술 관리 개선방안 연구, 서울디자인재단

◦ 제작은 증가하고 있지만 공공미술 건립과 유지에 대한 규정이 매우 복잡하고 책

임주체 불분명한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

◦ 작품의 선정, 설치, 관리, 활용 등을 총괄하는‘공공미술위원회’를 중심으로 

‘공공미술종합관리시스템’ 제안

◦ 작품의 수명주기(수명기한제), 존속에 대한 중간평가, 철수 절차 도입 건의

◦ 공공미술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전문책임인력이 전체를 총괄하고 단계별 문제상황

에 의사결정

◦ 전통적 공공미술뿐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현대미술과 커뮤니티 아트 등을 

포함함으로서 공공미술의 저변 확대 건의

▪ 라도삼 〮‧이정현(2016), 서울시 공공예술 개선방안, 서울연구원

◦ 3천여 점의 서울 공공예술작품 설치 및 관리, 활용을 위한 제도화 방안 연구

◦ 선행연구들의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에 초점

◦ 작품의 관리체계를 「영구설치형」, 「일시설치형」, 「예술활동형」으로 분류 제안

◦ <공공예술위원회> 및 전담기구 설치 : 심의 및 관리기구 일원화, 공공예술의 미래

비전과 주요 사업 설계 역할 담당

◦ 제도개선을 위한 조례개정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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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현미(2016), 서울시 공공미술의 통합적 사후관리방안 연구, 예술경영연구

◦ 서울시의 공공미술은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동상·기념비·조형물 등의 건립 및 

관리 기준 등에 관한 조례, 시와 자치구의 시책사업 등 다양한 경로로 설치되고 

서로 다른 기준으로 관리되는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

◦ 서울시 공공미술의 통합적 사후관리를 위한 정책제언

◦ 공공미술 통합조례를 제정하고 사후관리 가이드라인의 제정

◦ 분산되어 있는 공공미술 관리체계를 공공미술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전담부서의 전

문성 강화

◦ 기존작품의 재평가와 누락 작품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서울 공공미술 컬렉션(Seoul 

Public Art Collection)을 구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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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수원시 공공미술 실태조사

제1절 공공미술 관련 법령 및 조례 검토

▪ 수원시 공공미술은 근거하는 법령 및 조례를 기준으로 건축물 미술작품, 공공조형

물, 그 외 각종 공공미술 프로젝트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에 근거하는 법령 및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그 시행

령과 이에 기초하여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정한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및 그 

시행규칙이 있음

▪ 공공조형물과 관련한 근거 법령은 없으며「경기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와 「수원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있음

▪ 그 외 각종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관련한 법령 및 조례가 없어 제도적 관리체계 밖

에 있음

1.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1) 개요

▪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을 신・증축하는 경우에 

일정 비율의 건축 비용(현행 규정상 1천분의 7)을 미술 작품 설치에 사용토록 한 

제도

▪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을 제정하며 건축물 미술장식 설치를 권장사항으로 규정

하였고 시행령에서 대상 건축물을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로 규정함

▪ 1995년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권장사항을 의무사항으로 개정하여, 1995년 이후로 

많은 건축물 미술작품이 설치되기 시작함

▪ 2011년 법 개정으로 건축주가 미술작품을 직접 설치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으

로 납부할 수 있는 선택적 기금제가 도입됨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미술작품’이란 다음을 

의미함

◦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조형예술물

◦ 분수대 등 미술작품으로 인정할 만한 공공조형물

▪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추진 배경과 현황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그 시기를 구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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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권장시기

(1972~1994년)

 1972년 8월 문화예술진흥법과 시행령에서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해 건축비의 1% 이상을 미술장식에 사용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 권장사항으로 

규정

 1982년 6월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조항이 신설

 1984년 서울시 ‘건축조례’에 의무사항으로 규정

 1988년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기준이 완화되어 

연면적 7천 제곱미터 이상(서울시는 1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해 건축비의 

1% 이상을 미술장식에 사용하도록 권장함

의무화시기

(1995~1999년)

 1995년 7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선정,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가 권장에서 

의무로 개정되어 1995년 7월 13일부터 시행(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해 건축비의 1% 이상을 미술장식에 사용하도록 의무화)

 1997년 공정거래 위원회 규제 개혁 작업단이 건축물미술장식제도를 민간의 자율

적인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건축규제로 분류,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문화부에 

요구

규제완화 시기

(2000~2011년)

 2000년 문화예술진흥법의 건축물미술작품 관련 조항 제11조 개정으로 인해 건축

물 미술장식 비용을 건축비의 1%이상에서 1%이하로 낮추는 규제 완화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미술장식비용은 0.7%에 머물고 있음

기금제 도입기

(2011~현재)

 2011년 5월 문화예술진흥법의 건축물미술작품 관련 조항 제9조 개정을 통해 ‘미

술장식’이라는 용어가 ‘미술작품’으로 변경되었으며 건축주가 미술작품을 

직접 설치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선택적 기금제가 도입

<표 3-1> 건축물미술작품제도(구 건축물미술장식제도) 추진배경 및 현황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4, 「2012 공공미술 연례보고서」, p.27

2) 제도 운영

▪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운영에 대한 규정은 기본적으로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나 설치 절차와 방법,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시・도 조례로 위임되어 있음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4조에서는 건축물 미술작품의 예술성과 감정 평가를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를 3분의 2 이상 포함하는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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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면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ㆍ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미술작품이 

제2항의 감정ㆍ평가 결과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등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표 3-2>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방법)

▪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에서는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 기능, 위

촉 해제, 심의위원의 의무, 회의의 운영, 회의의 공개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감

정・평가 사항은 다음과 같음

◦ 미술작품의 가격 : 가격의 적정성(작가경력, 비용내역 등)과 계약의 합리성 등

◦ 미술작품의 예술성 : 조형미, 형식미, 내용미, 독창성 등

◦ 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의 조화 : 환경과의 친화성 등

◦ 미술작품에 대한 접근성 : 설치 위치의 적절성과 공공미술로서의 기능성 등

◦ 그 밖에 미술작품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 미술작품의 사후 관리 계획에 대한 심의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3) 사후관리 및 활용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5조에서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미술작품이 철거ㆍ훼손ㆍ용도 변경되거나 분실되면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하도

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

고 규정되어 있음

◦ 하지만 원상회복 이행하지 아니할 시에 따르는 제재 조치 규정이 없음

▪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는 매년 미술작

품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건축물 미술작품 현지 조사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함

◦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설치심의 등 제도 운영에 대한 

권한은 없으며, 정기 조사와 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의무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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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5조의2(미술작품 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해당 시ㆍ도에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미술작품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27조(미술작품의 사후 관리) 

  ① 도지사는 제26조에 따라 설치·확인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영 제15조의2 별지 제7호 서식의 미술작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정기조사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미술작품에 대하여 이를 이전하거나 변경·설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도지사에게 이전 

및 변경심의 신청을 해야 하고 도지사는 제25조제4항에 따라 처리한 후 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에 따라 도지사의 원상회복 조치지시가 내려진 경우 해당 건축주는 통보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이행을 완료하고 즉시 도지사에게 신청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시행규칙 제11조(미술작품의 정기조사 및 이전·변경) 

  ① 시장ㆍ군수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그 

사본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매년 미술작품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현지 조사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이전하거나 변경·설치하려는 건축주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이전(변경) 심의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표 3-3> 건축물 미술작품 사후관리에 관한 법령 및 조례의 규정

2. 공공조형물 관련 조례

1) 개요

▪ 공공조형물 관련한 「경기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2016년 1월 제정)와  

「수원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2015년 10월 제정)는 공공시

설에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는 경우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설

치기준과 관리 등을 규정함

▪ 조례에서 정의하는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의 조형시설물(회화・조

각・공예 등), 환경시설물(분수대・폭포 등), 상징조형물(상징탑・기념비・상징물 

등) 등을 의미함

▪ 두 조례 모두 그 내용상 크게 공공조형물의 설치,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공조형물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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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 운영

▪ 공공조형물의 설치

◦ 설치 신청 절차 및 조건, 비용 부담, 설치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설치 기준 등과 

관련한 사항 명시

경기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제6조(건립대상의 선정기준) 

공공조형물 중 동상으로 건립할 수 있는 인물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에 한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경기도민의 공감도

   4. 그 밖에 공공의 가치 구현을 위한 기여 등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7조(건립위치의 선정기준) 공공조형물의 건립위치 선정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립인물의 출생지·묘소·활동지역·동명 및 가로명 등과 건립대상 인물과의 관련성

   2. 공공시설이나 공공용지 등 그 주변 환경 등과의 조화

   3. 공공조형물의 작품성, 조형성, 안전성 및 재료의 내구성

수원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변 경관과의 조화

   2. 지역의 정체성과의 부합

   3. 장소의 적합성, 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4. 설치 규모의 적정성

   5. 안전성 및 내구성 확보

   6. 독창성 및 조형성 구현

   7. 공공의 가치 구현

   8. 동상은 출생지·묘소·활동지역 등의 연고 여부와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

<표 3-4> 공공조형물 선정 기준에 대한 조례의 규정

▪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는 공공조형물 설치기준에 대한 심의, 

설치・이전・교체・해체에 관한 심의, 형상・색채변경을 수반하는 보수 심의 

등을 심의함

▪ 두 조례 간의 차이점: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위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 상태

점검 주기 등

◦ 수원시 조례의 경우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위원의 의무와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한 규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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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조례의 경우 수원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를 수원시 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함

3) 사후관리 및 활용

▪ 공공조형물 관리에 관하여 경기도 조례 제14조(관리)와 수원시 조례 제9조(공공조형

물의 관리)에 따르면, 관리책임자는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의 청결 유지, 훼손 

시에 보수에 필요한 조치, 공공조형물 관리 대장의 작성・비치를 규정하고 있음

▪ 두 조례 간의 차이점

◦ 경기도 조례의 경우 연 1회 이상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

음 년도의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반해, 수원시 조

례의 경우 연 2회 이상 상태점검을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 공공조형물의 홍보, 교육, 관광,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명시

3. 분석 및 시사점

1) 관리 체계 밖의 공공미술들

▪ 건축물 미술작품과 공공조형물 외에 각종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관리 및 운영에 대

한 제도적 근거가 없는 상황

▪ 설치-사후 관리-활용에 대한 고민과 야기될 문제에 대한 고려 없이 공공미술 프로

젝트를 진행할 경우 단기간에 작품의 수명이 다하여 지역의 흉물로 전락할 가능성

이 높음

▪ 수원시의 경우 마을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벽화 사업을 다수 진행해왔는

데, 벽화 작업의 경우 작업하는 벽과 재료의 물성에 따라 작품 수명에 결정적인 영

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획 단계에서부터 작품의 수명 기한, 적합한 재료 및 작업 방

식, 재질별 보존 처리 등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진행되어 왔음

2) 동일한 장르의 설치물, 분리된 관리체계

▪ 수원시 건축물 미술작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그 시행령, 「경기도 문화예술진

흥 조례」 및 그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관리・운영되고 있으며, 공공조형물은 「수

원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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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미술작품과 공공조형물은 조각 등 동일한 설치물로 도시경관을 구성하고 있

음에도 각기 다른 근거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각기 다른 주체에 의해 관리・운

영되고 있음

▪ 개방된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공공 설치물은 도시미학 및 도시디자인 관점에서 장소

성과 조응하도록 설치・관리되어야 하나 다른 관리체계 하에 놓여 있어 통합된 관

점을 가지기 어려움

▪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수원시의 경우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설치심의 등 제

도 운영에 대한 권한이 없어 수원시에 설치되는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질적 제고 

방안을 수립하는 등의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수행하기 어려움

3) 수원시 공공미술 정책 비전 및 방향 설정 단위 부재

▪ 수원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는 수원시 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으며, 수원시 

경관위원회에는 미술 등 시각예술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은 상황

▪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총 80명 이내의 심의위원을 선정하고 이 중 

10~15명의 심의위원으로 심의위원회 회의를 운영하는데, 개별 설치 신청 작품에 대

한 심의 위주로 운영

▪ 설치하고자 하는 공공미술을 심의하고 관리하는 차원의 제도 근거만 존재하고 수원

시의 공공미술에 관한 의제들을 발굴하고 논의하여 공공미술 비전 및 방향을 설계

하는 단위가 부재함

4) 실질적인 사후관리 및 활용에 대한 규정 미비

▪ 작품 설치에 대한 심의 사항에 미술작품의 사후 관리 계획 및 예산 책정에 대한 심

의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미술작품이 철거ㆍ훼손ㆍ분실ㆍ용도변경 되어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시에 따르는 제재 조치 규정이 없음

▪ 공공미술 작품의 홍보, 교육, 관광,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대해 

간략하게 명시되어 있을 뿐, 공공미술 활용 방안에 대한 계획 및 조치가 없음

▪ 공공미술 작품 설치에 따른 후속 조치 비용 등 행정적 부담이 발생하고 사후관리 

실패로 인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작품의 영구적인 설치보다는 일시적인 

설치로 전환하고 공공미술 작품 설치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공

미술 자문 기구의 구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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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하는 작품에 대해서는 유지보존 및 철거 절차, 활용 프로그램 활성화에 초점을 

두는 공공미술 관리 체계가 필요함

제2절 조사개요

1. 수원시 공공미술 설치 현황에 대한 자료 수집

▪ 건축물 미술작품의 경우, 수원시 문화예술과의 수원시 건축물 미술작품 전체 현황 

점검을 통해 설치 심의를 받은 전체 302개의 건물에 대해 점검하였으나 존재 여부

를 확인하는 조사였고 작품 상태에 대한 전문적인 점검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설치 심의를 받은 전체 302개의 건물 중 25개 건물에는 현재 건축물 미술작품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설치되어 있는 277점의 건축물 미술작품 중 54점의 작품에 표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공공조형물은 관리 주체가 산재되어 있어 수원시 전체 공공조형물 목록이 취합되어 

있지 않음

◦ 각종 도시 사업을 추진한 주체가 다양하며,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한 공공조형물의 관리주체 역시 다양함

◦ 예를 들어, 국제자매도시테마거리에 설치된 기념조형물은 수원시 국제통상과가, 

나혜석거리의 기념조형물은 수원시 위생정책과가 관리하고 있음

▪ 공공미술 프로젝트 역시, 마을만들기 프로젝트나 문화재단,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

미술 프로젝트의 추진 주체가 다양하지만 근거가 되는 관리 체계가 없으며, 이에 

대한 수원시 차원의 전수 파악이 되어있지 않음

◦ 다만, 2015년 수원문화재단에서 아카이빙 조사단을 꾸려서 수원문화재단 인근 

수원 화성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미술 작품을 조사하고 ‘수원문화지도’라는 

이름으로 공공미술 프로젝트 결과물 321점을 DB화함

◦ 이 DB에는 행궁동, 매향동, 교동, 지동 등 벽화마을의 벽화 작품과 2013 수원천 

공공예술 프로젝트, 2014 수원유람 수인선 스토리텔링 발굴육성 사업(수인선 

세류공원)의 결과물이 포함됨

▪ 전체 공공미술 현황에 대한 파악과 상태 점검이 선행되지 않으면 철거 등 사후관리

체계의 운영과 활용 방안 수립은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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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대상 선정

1) 조사지역

▪ 수원시 내 일정 구역에서 수원시 공공미술의 다양한 양태를 파악할 수 있는 인계동

을 조사지역으로 선정

◦ 인계동은 아파트 단지와 오피스텔, 재개발 단지(구 주택가) 등 다양한 형식의 

주거지역이 있으며 수원시청 등의 공공기관과 인계초등학교 등의 교육기관, 

기업들의 사무공간이 밀집한 업무지구와 번화한 상업지구가 있음

◦ 또한 효원공원, 인계예술공원과 같은 녹지구역이 있으며 나혜석거리, 

국제자매도시테마거리 등 수원시가 도시 사업을 진행한 공공용지가 있으며 

인계동 마을만들기 추진단이 주관하여 조성한 인계올레길이 있음

▪ 인계동 지역에 더해 영통과 수원역 일대 상업지구와 최근에 조성된 광교 일대에 대

한 조사를 추가로 진행함

<그림 3-1> 조사지역 인계동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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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대상

▪ 도시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개방된 외부공간에 설치되었으며, 미적․장식적 요소를 담

고 있는 모든 조형물 및 시설물의 현황을 조사함

▪ 조사지역 내 설치된 모든 건축물 미술작품, 공공시설에 설치된 각종 공공조형물, 

각종 공공미술 프로젝트와 도시 사업에 의해 설치된 작품과 기타 공공미술적 요소

를 지닌 모든 설치물을 조사대상에 포함함

▪ 공공미술 개념 안과 바깥을 포괄하는 모든 설치물을 조사함으로써 공공미술과 관련

한 다양한 스펙트럼을 파악하고 공공미술 관리 대상과 문제를 도출하고자 함

3. 조사방법

▪ 공공미술적 요소를 지닌 설치물에 대한 사진 촬영

◦ 전경과 4방향에서 작품 촬영, 작품 표석이 있는 경우 표석 촬영

◦ 작품이 위치한 골목 어귀에서 골목 경관 촬영

▪ 지도상 정확한 위치 확인

◦ 주소 및 해당 건물이나 부지 내 정확한 설치 위치를 지도에 표기

▪ 작품의 세부 상태 확인

◦ 세부 상태 특이사항 기술 및 세부 상태 사진 촬영

◦ 주변 방해물 등 감상 환경 특이사항 기술 및 관련 사진 촬영

▪ 조사지 작성을 통한 공공미술 유형 분류 및 수원시 공공미술의 특징과 문제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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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수원시 공공미술 유형화

1. 유형분류방법

▪ 조형물의 설치 목적에 따라 예술적 목적을 위해 설치한 조형물과 실용적・기능적 

목적을 위해 설치한 조형물로 크게 분류함

▪ 예술적 목적을 위해 설치한 조형물은 다시 조형시설물과 상징조형물로 구분할 수 

있음

◦ 조형시설물은 조각, 회화, 벽화, 공예 등의 미술작품을 들 수 있고 상징조형물은 

역사적인 인물의 동상이나 기리고자 하는 사건이나 행적에 대한 상징탑, 

기념비를 의미함

▪ 실용적・기능적 목적을 위해 설치한 조형물에는 그 기능에 따라 안내시설물, 편의

시설물, 보행안전시설물, 녹지시설물, 공급시설물, 기타시설물로 구분할 수 있음

◦ 이들 시설물은 가고자하는 건물이나 지역 등을 안내하거나 보행자의 휴식을 

제공하는 등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물임

◦ 본 조사에 포함된 이들 시설물은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미적・장식적 

요소가 어우러져 공공미술적 요소를 지녔다고 볼 수 있는 시설물들임

설치 목적 하위분류 종류(장르)

예술적 목적을 위해

설치한 조형물

조형시설물 조각. 회화, 벽화, 공예

상징조형물 상징탑, 기념비, 동상

실용적・기능적 목적을 

위해 설치한 조형물

안내시설물 안내표지판, 표석, 옥외광고물

편의시설물 벤치, 퍼걸러

보행안전시설물 볼라드, 펜스 등

녹지시설물 분수대, 가로수보호대

공급시설물 전력함 등

기타시설물 시계탑, 기타

<표 3-5> 조형물의 설치 목적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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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결과

▪ 인계동 전역과 영통과 수원역 일대 상업지구 일부, 최근에 조성된 광교 지역 일부

에서 도시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개방된 외부공간에 설치된 미적․장식적 요소를 담

고 있는 모든 조형물 및 시설물 총 305점을 조사함

▪ 이를 조형물의 설치 목적에 따라 분류한 결과 예술적 목적을 위해 설치한 조형물은 

247점, 실용적・기능적 목적으로 설치한 조형물은 62점으로 나타남

◦ 조각, 회화, 벽화 등 조형시설물이 217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상징탑, 기념비, 동상 등 상징조형물이 30점 조사됨

◦ 그 외에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미적・장식적 요소가 어우러져 공공미술적 

요소를 지녔다고 볼 수 있는 각 시설물들의 조사 수량은 아래 표와 같음

설치 목적 하위분류 조사 수량

예술적 목적을 위해

설치한 조형물

조형시설물(조각, 회화, 벽화, 공예 등) 217점

상징조형물(상징탑, 기념비, 동상 등) 30점

실용적・기능적 목적을

위해 설치한 조형물

안내시설물(안내표지판, 표석 등) 23점

편의시설물(벤치, 퍼걸러 등) 10점

보행안전시설물(볼라드, 펜스 등) 3점

녹지시설물(분수대 등) 6점

공급시설물(전력함 등) 5점

기타시설물(시계탑, 기타 등) 11점

총     합 305점

<표 3-6> 조형물의 설치 목적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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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미술 유형화

1) 예술적 목적을 위해 설치한 조형물

(1) 조형시설물

▪ 조각, 회화, 벽화 등이 해당하는 조형시설물을 제도, 정책 등 설치한 근거에 따라 

분류하면 건축물 미술작품, 공공조형물, 공공미술 사업 결과물, 민간의 자의로 제작

한 설치물로 분류할 수 있음

▪ 근거 법령에 따라 민간이 사적 영역에 설치한 건축물 미술작품은 주로 건축물 외부 

대지 내의 공지나 공개 공지에 설치한 조각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물 

로비 벽에 회화 작품을 설치한 경우도 있음

▪ 공적영역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경우에는 공원이나 테마거리에 설치된 조각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공서 등의 공공시설에도 조각품, 회화작품이 설치되

어 있음

▪ 공공미술 사업 결과물에는 수원시 마을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 마을 벽화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수원시에는 벽화, 조각 외에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장르의 공공미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임

◦ 설치되어 있는 조각, 회화, 벽화 역시 전형적인 장르 관습에 머무는 작품이 

다수임

▪ 외부로 노출된 사적영역에 민간이 자의로 제작한 설치물의 경우에는 건물의 미관을 

개선하거나 해당 업소에 대한 주목을 끌기 위해 행해진 것이 대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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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 전경 정면

좌측면 후면

<그림 3-2> 수원시 건축물 미술작품 - 조각 사례(인계동 상업지구)

골목 전경 정면

좌측면 후면

<그림 3-3> 수원시 공공조형물 - 조각 사례(효행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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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1 벽2

<그림 3-4> 수원시 공공미술 사업 - 벽화 사례(인계올레길)

벽1 벽2

<그림 3-5> 민간이 자의로 제작한 설치물 – 벽화 사례

(2) 상징조형물

▪ 동상, 상징탑, 기념비 등이 해당하는 상징조형물은 공공이 공원이나 테마 거리 등

에 설치한 공공조형물인 경우가 대부분임

▪ 민간단체에서 설치하고 시에 기부채납한 공공조형물인 경우도 존재함

골목 전경 정면 좌측면 우측면

<그림 3-6> 상징조형물 - 동상 사례(다산 정약용 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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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 정면

좌측면 우측면

<그림 3-7> 상징조형물 - 상징탑 사례(인계예술공원 내 현충탑)

전경 정면

좌측면 우측면

<그림 3-8> 상징조형물 - 기념비 사례(효행공원 내 효행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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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용적・기능적 목적을 위해 설치한 조형물

(1) 안내시설물

▪ 안내표지판, 표석 등이 해당하는 안내시설물은 장소와 위치 정보 제공, 방향 안내

를 위해 설치한 시설물임

▪ 장소와 위치 정보 제공, 방향 안내의 기능을 하는 시설물에 심미성의 향상을 위해 

조형적 요소를 가미하여 공공미술과의 교집합적인 설치물이라고 할 수 있음

◦ 안내사인이면서 조형물을 광고법에 근거하여 광고물 심의를 해야 하는지, 

공공조형물 심의를 해야 하는지 논쟁점임

◦ 광고물로 분류하면 인도에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공공조형물이라고 판단하면 

설치가 가능해지는 문제가 발생함 

상세 정면 좌측면 전경

<그림 3-9> 안내시설물 - 안내표지판 사례(나혜석거리 표지 조형물)

(2) 편의시설물

▪ 벤치, 퍼걸러 등이 해당하는 편의시설물은 일반 공중에게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공적영역에 설치한 시설물임

▪ 안내시설물과 마찬가지로 특정 기능을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조형적 요소를 반

영하여 공공미술과의 경계가 모호한 설치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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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 좌측면

<그림 3-10> 편의시설물 - 벤치 사례(영통지역 상가 인도)

전경 정면

<그림 3-11> 편의시설물 - 퍼걸러 사례(인계동 나혜석거리)

(3) 보행안전시설물

▪ 볼라드, 펜스 등이 해당하는 보행안전시설물은 차량의 인도 진입을 막거나 차도와 

인도 간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 짓는 등 보행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설치한 시

설물임

▪ 볼라드나 펜스에 장식적인 조형물을 가미하여 디자인하는 사례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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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 전경 우측면

정면

<그림 3-12> 보행안전시설물 - 볼라드 사례(인계동 나혜석거리)

(4) 녹지시설물

▪ 심미성의 향상을 꾀하고자 분수대와 그 주위에 각종 조형적 요소를 배치함

정면 부분 상세

<그림 3-13> 녹지시설물 - 분수대 사례(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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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급시설물

▪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공급시설물의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조형적 요소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음

전경 우측면

<그림 3-14> 공급시설물 - 전력함 사례(인계동)

(6) 기타시설물

▪ 공공시설물 중 위 카테고리로 분류하기 어려운 기타시설물의 경우에도 위 사례들과 

같이 일정한 기능을 하는 시설물에 조형적 측면이 어우러져 있음

전경 정면 전경 정면

<그림 3-15> 기타시설물 - 시계탑 사례(효원공원, 수원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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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수원시 공공미술작품의 문제점

1. 공공미술작품 관리 문제

1) 작품을 감상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있는 공공미술

▪ 조사 결과 감상하기에 부적절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거나 다른 시설물에 의해 가려

져있는 공공미술 작품들이 발견됨

◦ 쓰레기 처리 장소나 일반 공중이 진입하기 어려운 막다른 건물 귀퉁이에 작품이 

놓여있는 사례가 있음

◦ 작품과 맞닿게 자전거 거치대 설치, 작품에 쓰레기통과 청소 도구가 비치된 경우, 

작품 주위에 펜스를 둘러치고 해당 공간을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음

◦ 건물의 조경이나 소화전 등에 작품의 일부가 가려진 사례도 있음

▪ 이들 사례는 대개 건축물 미술작품에서 발견할 수 있어 건축물 미술작품의 의무적 

설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음

▪ 행정의 작품설치 심의 이후 사후관리체계가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건축주와 일반 공중, 작가, 행정이 모여 공공미술의 의미와 가치를 공유하고 보다 

나은 공공미술을 논의하는 공론장의 형성이 필요함

전경 정면

좌측면 상세면

<그림 3-16> 감상하기에 부적절한 위치에 설치된 공공미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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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망실 혹은 철거된 상태로 방치

▪ 망실 혹은 철거된 상태로 설치 흔적만 남아 있는 사례가 있으며, 이 역시 사후관리

체계 및 운영의 부재로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음

전경 정면 후면

<그림 3-17> 망실 혹은 철거된 상태로 설치 흔적만 남은 공공미술 사례

3) 인적 훼손 상태로 방치

▪ 낙서가 되어 있거나 각종 전단지 부착된 상태로 방치된 작품들이 존재함

상세면 정면 전경

<그림 3-18> 사람에 의한 훼손 상태인 공공미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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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간의 경과로 인한 자연 훼손 상태로 방치

▪ 시간의 경과로 인한 자연적인 훼손은 외부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모든 공공미술작

품에게 필연적임

▪ 가능한 한 작품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미술품 보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

탕으로 한 유지보수 매뉴얼과 사후관리 전문 인력이 필요함

▪ 작품의 재질과 설치환경 등을 고려하여 작품의 설치 기한을 설정하고 철거 절차를 

마련해야 함 

상세면 전경

상세면 전경

<그림 3-19> 시간의 경과로 인한 자연 훼손 상태인 공공미술 사례

5) 저작권을 침해한 공공미술

▪ 기존 유명 작품을 카피하거나 유명 캐릭터를 무단 도용하는 사례들이 있음

▪ 저작권에 대한 인식 확산과 사전적 검토 절차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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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1 벽2

<그림 3-20> 저작권을 침해한 공공미술 사례

2. 관리체계의 사각지대에 있는 공공미술

1) 공공미술 프로젝트 결과물

▪ 각종 공공미술 프로젝트형 사업이나 도시재생형 공공미술 사업 등은 조례 등으로 

규정된 설치 절차 및 관리체계가 부재함

▪ 이로 인해 관리 소홀에 따르는 작품의 도시 흉물화, 저작권 침해 문제, 공공미술의 

질적 담보가 되지 않는 문제 등이 야기될 수 있음

상세면 전경

<그림 3-21> 도시재생 등 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공공미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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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 자의에 의한 설치물

▪ 민간이 자의로 대지 내 공지, 공개공지 및 건물 외관 등 개방된 외부공간에 설치한 

조형물

▪ 이 중에는 민간 자영업소의 주목을 끌기 위한 목적의 옥외광고형 조형물도 포함됨

▪ 사적 영역에 대한 행정의 개입은 어렵지만 캠페인 등을 통해 일반 공중에 노출되는 

작업에 대한 책임 의식과 공공성을 공유해야 함

사례1 사례2

<그림 3-22> 민간 자의에 의한 설치물 사례

3. 작품 표석의 비표준화

▪ 작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표석을 설치하지 않은 작품들이 많으며 설치한 

작품 간에도 표석마다 기재하는 정보가 제각각인 상황

▪ 작품명과 작가, 설치자 및 관리자, 설치일자와 설치기한을 기본으로 하여 작품 표

석에 담아야하는 정보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음

▪ 보다 책임의식 있는 공공미술이 담보될 수 있도록 작가, 설치자 및 관리자를 의무

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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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석1 표석2 표석3

<그림 3-23> 각기 다른 작품 표석의 내용

제2절 수원시 공공미술 실태의 종합

1. 공공미술 관리 대상 범위의 모호함

▪ 공공미술 개념의 광범위함, 공공미술 경계의 모호함

▪ 행정의 관리 대상 범위 설정 및 명문화 필요

2. 수원시 공공미술작품의 전체 현황 자료 부재

▪ 수원시 공공미술 현황 목록 취합과 함께 작품 보존과 예술적 가치에 관한 전문적인 

작품 상태 점검 필요

▪ 이를 바탕으로 기존 작품들의 처분에 대한 판단과 후속 조치 등 전반적인 재정비 

작업 필요

▪ 이를 추진할 공공미술 통합 관리 기구 필요

3. 수원시 공공미술의 정책적 방향성과 원칙, 기획의 부재

▪ 시민의 문화예술향유 뿐 아니라 도시 정체성의 표현, 도시 재생 등 도시 아젠다와 

결합하였을 때 공공미술이 가지는 가치에 대한 인식 부족

▪ 공적영역에 개입하는 공공미술 수행에서의 시민 참여의 중요성, 예술과 도시 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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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시민과 전문가 그룹, 행정의 결합으로 이

루어지는 공공미술의 원칙 수립 필요

▪ 도시 비전을 공유하는 매개로서의 타 지역 공공미술 사례 공유 필요

4. 수원시 공공미술 유지보존 및 처분 전략의 부재  

▪ 모든 공공미술 작품이‘영구 설치물’로 설치되는 실정 

▪ 작품별 설치 기한제 도입 및 기한 후 처분에 대한 사전 동의 필요

▪ 공공미술 작품 유지보존 등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원칙과 방안 필요

▪ 미술품 보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유지보수 매뉴얼과 사후관리 전

문 인력 필요

▪ 작품의 재질과 설치환경 등을 고려하여 작품의 설치 기한 및 처분 기준, 철거 절차 

설정 필요

5. 수원시 공공미술 활용 방안의 부재

▪ 공공미술 과정에 대한 기록과 기록물 관리가 가지는 가치 인식 부족

▪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및 관광 자원화 전략으로써의 공공미술 가치 인식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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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내외 공공미술 운영 및 관리 사례조사

제1절 해외 사례

1. 독일 뮌스터 : 도시 차원의 공공미술 프로젝트 Münster Sculptur Projekte
1) 배경 및 주요 연혁

▪ 뮌스터 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도시의 대부분이 파괴되었으나 전후 복구 작업을 

통해 다시 옛 모습을 되찾으려 노력하여 현재 형태를 갖추게 됨

▪ 1973년 뮌스터시 정부가 조각 작품을 구매하면서 공공미술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고 

이를 계기로 시민들의 공공미술에 대한 관심이 발생하였고 시민을 위한 교육프로그

램으로부터 뮌스터 조각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음

◦ 1960년대 영국의 조각가 헨리 무어(Henri Moore)가 자신을 작품을 뮌스터 시에 

기증하고자 했으나 난해한 현대미술작품에 대한 시민들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하

고 이에 대한 예술계의 비판이 제기되고 해명과 반박이 이어지면서 70년대 중반

까지 시 전체의 이슈가 되었음

◦ 1973년 시 정부는 예술계의 항변에 굴복하여 헨리 무어 작품의 대체품으로 미국

의 키네틱 조각가 조지 리키(George Ricky)의 작품을 구매하기로 결정했는데 헨

리 무어의 작품보다 더 ‘현대적인’ 성격으로 인해 오히려 논쟁이 격화되었음

◦ 예술계는 시민사회에 대해 도발적인 문제제기를 했지만 동시에 현대예술을 이해

시키고자 노력하면서 시의 여론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며 시정부와 시민, 

예술계의 합의로 1977년에 ‘20세기 조각의 역사’전이 열리게 됨

◦ 당시 시립미술관 부관장 클라우스 부스만(Klaus Bußmann)과 큐레이터 카스퍼 쾨

니히(Kasper König)의 주도로 1977년 9명의 작가를 초청하면서 시작하였는데 쾨

니히는 지금까지도 이 프로젝트의 예술감독을 맡고 있음

▪ 1977년 이후 2007년까지 ‘공공장소에서의 미술’, ‘장소와 장소 특정성(Site 

Specificity)’, ‘장소 이후의 장소(One Place after Another)’, ‘공공장소에서의 

미술의 새로운 가능성’ 등 일관적인 주제의식과 더불어 이와 연계된 작품을 실현

시켜 보임으로서 공공공간에서의 미술에 대해 보여주고 있음

◦ 점차 전시되는 작품은 추상적인 주제에서 사회적인 주제로, 고정적 형태의 작품

에서 참여적이거나 행위적인 작품으로, 엄격하게 통제되는 방식에서 자유스런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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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변화하면서 작품의 형식이 고정된 조형물뿐만 아니라 퍼포먼스, 행위예술

이나 해프닝, 비디오 등 다양한 미디어 아트, 관람객들의 체험 등으로 다원화되어 

세계 공공미술의 실험장이 되고 있음

▪ 1977년부터 매 10년마다 꾸준히 진행되어 오면서 유럽의 주요 전시회로 손꼽히고 

있으며 10년 단위로 하여 예술적 흐름의 변화뿐 아니라 한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장소성과 역사성을 살리는 문화 마케팅의 성공사례로도 꼽히고 있음

◦ 일본의 에치고 쓰마리 등 세계 많은 도시의 공공조각 프로젝트의 계기를 제공했

으며 한국에서도 안양조각축제 등이 뮌스터를 모델로 하고 있음

▪ 2017년에는 6월 10일부터 10월 1일까지 제5회 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며 35명의 작가

가 초청되어 작품을 선보이고 있음

2) 프로그램 성격 및 특징

▪ 뮌스터 조각프로젝트의 비전은 도시와 호흡하는 공공미술을 생산하는 것으로 예술 

자체 보다 도시가 핵심에 있음

◦ 프로젝트의 기본 컨셉은 예술가들을 초청하여 이 도시를 연구하게 하여 예술작품

으로 만드는 것임

◦ 초청작가들은 일정기간 뮌스터에 머물면서 도시의 역사나 지정학적 맥락 속에서 

어떤 작품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를 결정함

◦ 버스정류장, 주차장, 공원, 공사장, 상가 건물 등 생활현장인 도시의 각종 장소에

서 예술을 통해 질문을 시민에게 던지고 있음

◦ 공공의 장소라는 문제뿐 아니라 그 지역의 역사성과 동시대 이슈를 끌어들임으로

서 시민사회가 공유할 수 있는 담론들이 적극적으로 제기된다는 점에서 동시대 

어느 미술 행사보다 전위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됨

◦ 조직위원회는 공공미술 작품이 설치되는 장소의 토지소유자와 연결, 건물사용 허

가 등의 절차를 지원하고 작가와 주민간의 의사소통을 중재하는 역할을 함

▪ 1회 전시 이후 현재 36개 이상의 작품들이 뮌스터 시 공공공간에 영구적으로 설치

되어 있음

◦ 원칙적으로 전시된 작품들은 전시가 끝나면 작가에게 반납하나 일부 작품들은 수

많은 논의들을 거쳐 뮌스터 시정부나 후원자들에 의해 구입되거나 작가의 기증으

로 남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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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작품들은 뮌스터 시정부, 뮌스터 박물관(LWL-Museum für Kunst und Kultur), 
뮌스터 대학 등에 의해 보존‧관리되고 있음

◦ 영구 설치 작품의 선정을 위해서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는데 위원회는 시민

들의 선호도, 도시와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품을 추천하여 시의

회에 제공함

Nicole Eisenman, <Sketch for a Fountain> Cosima von Bonin+Tom Burr, <Benz Bonin Burr>

Michael Smith, <Not Quite Under_Ground>
Jeremy Deller, <Speak to the Earth and it will Tell 

You(2007-2017)

<그림 4-1> 뮌스터 조각프로젝트의 다양한 공공미술 작품

3) 시사점

▪ 예술을 통한 공공공간의 새로운 의미 창조

◦ 예술체험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고 있기에 예술, 사회, 지역 등에 대한 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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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기획의도에 맞춰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음

◦ 미술관이나 특정 장소에 한정하지 않고 도시 전체에 걸쳐 다양한 장소에 전시함

으로써 대중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장소가 가지는 의미를 재고할 수 있게 함

◦ 도시 전체가 전시장이 됨에 따라 타지에서 온 관람객조차도 전시작품을 감상하면

서 자연스럽게 도시 곳곳을 체험하며 느낄 수 있게 함

▪ 소통과 참여로서의 공공미술

◦ 프로젝트의 시작부터가 시민들에게 예술에 대해 이해시키고자 하는 노력에서 비

롯된 것으로 일방적 강요가 아닌 소통과 설득의 과정이 중심에 놓임

◦ 전시기간뿐 아니라 제작과정에서도 영상시사회, 토론회, 강좌, 작가와의 대화 등

을 통해 시민들이 참여하고 견해를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이러한 과정은 삶과 유리된 예술이 아닌 정치, 환경, 가족 등 생활과 밀접한 다양

한 사회문제들이 반영된 작업이 되도록 함

◦ 공공미술 제작과정 뿐 아니라 이후 과정에서도 주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이는 작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유지시키고 사후관리 및 

자원활동 등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됨

▪ 공간의 사회적‧역사적 맥락을 고려한 공공미술 작품의 제작

◦ 초청작가들은 몇 개월에서 몇 년 동안 뮌스터를 방문하거나 체류하면서 워크숍, 

주민과의 회합, 학습이나 연구를 통해 작품이 설치될 공간의 지정학적 여건 및 

사회적‧역사적 맥락을 작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이러한 제작과정을 거친 작품들은 앞으로 전시될 공간의 사회성‧역사성을 반영하

면서 공공적 성격이 강화됨

▪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전락을 담아내는 프로젝트

◦ 10년이라는 개최주기는 시의 규모에 적합한 예산, 문화적 자원의 수용능력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한 주기임

◦ 일시적 이벤트나 단순한 미술전시회가 아니라 예술을 통해 도시 일상의 변화를 

도모함으로써 생활 속에서의 예술체험과 이를 통한 삶의 질 제고라는 의도를 실

현시키고 있음

◦ 공공미술 작품을 감상하면서 자신들이 거주하는 도시의 다양한 장소들의 알지 못

했던 숨은 매력을 발견하게 하고 도시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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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 카셀 : 대형 예술 이벤트와 공공미술 Kassel Documenta

1) 배경 및 주요 연혁

▪ 1955년에 시작하여 올해로 14회에 이르고 있으며 5년을 주기로 열리고 있는 국제적

인 미술 전시회

◦ 제2차 세계대전 후 이전 12년간의 나치의 통치로 인해 국제적인 예술 조류에서 

밀려나있는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도에서 시작함

◦ Documenta 1(1955년)은 19세기 후반부터 독일 전역에서 열려왔던 Bundes- 

gartenschau(연방원예전시회)의 부대행사로 마련된 미술전시였으나 1950년대의 시

대정신을 반영하는 역사적인 전시였음

◦ Documenta 2(1959년)부터 정식으로 기구를 발족시켰으며 위원회를 통해 작가와 

작품을 선정하기 시작함

◦ Document 4(1968년)까지는 해프닝, 플럭서스, 행위미술, 반예술 등은 허용되지 않

는 전통적인 전시회 형태를 유지하였음

◦ Documenta 5(1972년)는 미술관 위주의 기존 전시방식에서 벗어나 도시 전체가 포

함된 ‘행사’의 성격을 지닌 100일간의 열린 전시로 자리매김함

◦ Documenta 14(2017년)은 전 세계 160여 명의 작가가 초청되는 대규모 전시행사임

◦ 도쿠멘타는 100일을 넘지 않는 전시를 하기에 ‘100인의 미술관’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음

▪ 2017년에 열린 Documenta 14은 글로벌 사회, 경제 이슈의 변화에 맞춰 유기적으로 

변화함

◦ “Learning from Athene(아테네로부터의 교훈)”이라는 주제로 최초로 독일 카셀 

이외의 도시 아테네에서 함께 진행됨

◦ 세계 전쟁의 중심에 있던 독일과 세계 경제위기의 예시 국가인 그리스를 두고 전

시가 진행되는 것임

▪ 도쿠멘타는 단지 미술계 행사가 아니라 카셀 시 전체를 아우르며 35개의 전시장에

서 전시가 열리는 도시 행사임

◦ 전시장으로 사용되는 곳은 전통적인 미술전시회장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시의 공

간을 활용하고 있음

◦ 예) 극장과 같은 상업적인 대중 공간, 공원이나 광장 등의 야외 공간, 대학의 창

고와 홀, 폐쇄된 지하 기차역, 우체국 빈 창고, 아파트와 상가 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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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징 및 성격

▪ 카셀 시는 5년마다 열리는 도쿠멘타를 통해 현대 예술계의 중심으로 부상하였음

▪ 도쿠멘타는 카셀 시에 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카셀시의 가장 중요한 관광상품이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

◦ 미술 관련한 업무만이 아니라 공사, 설비, 물품 보급 등 다양한 사업분야가 이 행

사와 연결되어 있음

◦ 행사와 관련된 업무로 인해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력도 많음

◦ 카셀의 예술학교와의 협업을 통해 카셀 시의 예술인력을 키우고 예술을 발전시키

는 계기를 마련함

▪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예술적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소통방식을 시도

하고 있음

◦ 도쿠멘타 초기에는 전위적인 현대 미술에 대해 주민들의 거부감도 있었으나 개최 

횟수가 거듭되면서 익숙해졌음

◦ 조직위원회가 추구하는 예술적 목표와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달라 때로는 조직위

원회와 갈등을 빚을 때도 있었음

◦ 방문자 센터는 행사 시작 2개월 전에 미리 개관하여 지역 주민들의 소통 창구 역

할을 하도록 함

◦ 행사 준비 상황이나 조직위원회 상황에 대해 지역 소식지를 발행하여 홍보함

◦ 각종 시민 모임들에 조직위원회 스태프들이 결합하여 함께 토론에 참여하면서 입

장을 전달하고 의견을 청취함

◦ 행사 전 기간(100일) 동안 자유 관람할 수 있는 티켓(€100, 하반기 15% 할인) 및 

€2의 1-day 티켓(1-day €20) 판매하여 시민들이 언제든지 쉽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도쿠멘타의 작품은 원칙적으로 작가에게 반환되나 시에서 일부를 구입하여 영구설

치하고 있음

◦ 구입작품의 선정을 위해서 예술감독, 시 관계자, 미술관 관계자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함

◦ 작품을 구입하는 기준으로 예술적 질이 높은지, 이 도시와 설치 장소에 어울리는

지, 도시의 특성을 잘 담아내고 있는지, 시민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등을 

고려함



제4장 ∣49

◦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작품 선정에 참여하지는 않으나 작품 구입 기금에 후원하거

나 사회단체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함

◦ 작품 구입은 거의 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으나 부족분에 대해 일부 기업의 

후원을 받은 경우도 있음

▪ 작품의 유지 및 관리는 별도의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작품에 이상이 발생할 시 

보수나 도색 등의 작업을 시행함

◦ 정기적인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으나 필요시에 의회에 예산을 요청함

◦ 작품의 보존‧관리에도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도 함

◦ 예를 들어 Laserscape라는 작품의 경우 1m 단위로 시민들의 기부를 받아서 수리

를 한 경우가 있음

공공미술 투어코스 안내서 Anatol, <Das Traumschiff Tante Olga>(1977)

Jonathan Borofsky, <Man Walking to the Sky>(1992) Joseph Beuys, <7000 Eichen>(1987)

<그림 4-2> 카셀 도쿠멘타 작품의 활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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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 카셀 시민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자부심 고취

◦ 단지 미술행사로서가 아니라 도시의 이벤트로서 도쿠멘타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

고 있음

◦ 도쿠멘타가 열리는 기간은 도시 전체가 특별한 분위기와 상황에 놓이는 경험을 

갖게 함

◦ 전 세계에서 온 수많은 방문객들과의 교류를 통해 시민들의 국제적 감각을 형성

하게 됨

◦ 도쿠멘타는 카셀 시민들의 예술적 안목을 높이는데 기여함

▪ 공공공간을 위한 미술작품의 콜렉팅

◦ 도쿠멘타 외에 별도의 공공미술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이 없이 도쿠멘타를 통해 공

공공간을 위한 미술작품 콜렉팅을 하고 있음

◦ 예술작품을 구입하고 공공공간에 설치하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예술교육이기도 

하며 동시에 도시에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길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추진

하고 있음

◦ 설치되어 있는 작품들을 활용한 투어 프로그램 기획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

3.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 지역개발에서의 공공미술 Beyond Leidsche Rijn

1) 배경 및 주요 연혁

▪ 위트레흐트시는 네덜란드에서 4번째로 큰 도시이며 위트레흐트주의 주도이자 가장 

큰 도시로 1995년 레이체 레인 프로젝트 에이전시(Leidsche Rijn Project Agency)를 

설립하고 네덜란드 최대 규모의 신주거지인 레이체 레인 Leidsche Rijn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1997년부터 개발을 시작함

▪ 1996년 이와 관련하여 위트레흐트시 예술자문위원회(Advisory Board of the Arts)는 

레이체 레인 신주거지를 위한 공공공간에서의 예술에 대한‘레이체 레인을 위한 예

술: 천만의 가치를 지닌 눈덩이(Art for Leidsche Rijn: A Snowball Worth 10 

million)’보고서를 발간함

▪ 이를 위해 위트레흐트시는 1999년부터 SKOR (Foundation for Art and Public Space)

와의 공동작업을 통해 레이체 레인을 위한 예술 프로젝트를 계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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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프로젝트팀 비욘드(Project Team Beyond)를 결성하고, 시 의회는 레이체 레

인 프로젝트 에이전시의 예술 프로젝트를 승인함에 따라 파일럿 스터디를 진행함

▪ 2001년에 ‘Beyond Leidsche Rijn(레이체 레인을 넘어서)’라는 프로젝트를 론칭하

고 이 프로젝트에 대한 시 의회의 승인을 받음

2) 프로그램 유형 및 특징

▪ Action Research

◦ 젊은 예술가들을 초청하여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실험과 개입을 통해 

레이체 레인의 잠재성을 탐구하는 프로그램임

◦ 초청받은 예술가들은 Nomad in Residence/No.19 같은 임시 공간(parasite)에 거주

하게 되는데 이 공간에서 주민이나 학생들과 정기적으로 회합을 갖거나 토론을 

하며 의견을 교환하는 장소로 활용됨

◦ 이렇게 함으로써 예술가들은 지역에 개입하고 지역민들은 예술 프로젝트에 직접

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함

▪ Art in Urban Design Projects

◦ 기반시설의 위치를 설정하는 것과 같은 도시 디자인 프로젝트에 예술가들의 전문

성을 결합시키도록 함

◦ 도로나 선로 디자인, 운하의 배치 등 도시공학적인 측면에까지 예술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임

▪ Artists’ House

◦ 더불어 살기 위한 인간 활동의 근본적인 비전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교외 거주생

활의 핵심을 탐구하는 수단으로 활용됨

◦ 예술가들을 초청해 집을 짓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함으로써 도시화의 과정에 참

여하게 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게 함

▪ Parasite

◦ 이동가능하면서 실험적인 형태의 가벼운 구조물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대개는 사

회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유연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설치함

◦ 이 구조물은 미처 개발되지 않은 지역에 새로운 형태의 거주를 모색하는 방안으

로 활용됨

◦ 선구자로서의 예술가들이 형태와 기능의 관점에서 ‘도시’라는 개념을 실험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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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ite Spots

◦ 개발계획에서 임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지만 이후에는 개발에 포함되면 사라질 수

도 있는 공간에 행해진 예술 프로젝트

◦ 예술은 시간과 공간으로 구성되었음을 보여주며 경관의 상태가 일정하지 않기에 

오히려 예술이 경관의 문화적‧역사적 핵심을 드러낼 수 있음을 보여줌

▪ 완성된 형태로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만 설치하는 방식이 주

를 이룸

◦ 영구적인 미술작품의 경우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원에 집중적으로 설치해 놓

았는데, 전망대 등과 같은 장소성을 강화하기 위한 작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

프로젝트 홈페이지 레이체 레인 개발지역

Parasite <Nomad in Residence.No. 19> 레이체 레인 공원

<그림 4-3> 레이체 레인 공공미술 프로젝트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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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 도시개발과의 연계와 상호작용

◦ 도시개발과 함께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것은 도시가 개발된 이후에 주어

진 공간에 작품이 들어가는 형태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일반적인 프로

세스를 역으로 진행한 것임

◦ 일반적인 도시개발이 하드웨어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에 반해 비욘드 프로젝트는 

문화적인 면을 결합시킨 것임

▪ 예술을 통한 도시개발 과정의 주민 참여

◦ 공공미술을 통해 향후 이곳에서 살 거주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계획과정에 참여

할 수 있게 함

◦ 웹사이트를 통한 의견 제시, 공공미술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장소에서 거주민들의 

미팅으로 통한 서로의 생각 공유, 새로운 공간이 조성되는 과정 중 거주민의 의

견 수렴 등

◦ 공공미술은 주거 단지의 미래에 대한 주민들 간의 공유의식을 형성하는 매개로 활용함

◦ 예술가들의 장소에 대한 해석이 녹아있는 작품들로 인해 주민들이 개발 과정에서 

희석되는 지역과 땅의 의미와 기억에 주목할 수 있게 만들어줌

4. 독일 베를린 : 공공공간 및 건축물에서의 예술(Kunst im Stadtraum und Kunst am Bau

1) 성격 및 특징

▪ 지방자치제가 발달한 독일의 경우 문화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연방 정부 차원의 제도

는 거의 없고 대개는 주 별로 다르게 운영됨

▪ 베를린의 공공미술 프로그램으로는 주정부 제도로 시행되는 Kunst im Stadtraum 

und Kunst am Bau(공공공간에서의 예술 및 건축물에서의 예술)이 있음

◦ 건축주가 예술작품의 설치에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을 설정하는 방식이 아닌 공공

미술을 위한 기금제도임

◦ 베를린의 공공기관(일부라도 공적자금이 투여되는 건축물 포함)은 건축비용의 일

정 비율을 예술품 설치를 위한 기금으로 제공하는데 건축물 규모에 따라 부과되

는 비율이 달라짐

◦ 민간이 개발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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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작품의 설치는 공모를 통해 진행되는데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

원회에서 선정함

▪ 문화부에서 공공기관 건축물의 미술작품 설치를 관장하고 있으며 관리업무는 별도

의 도시 관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음

Micha Ullman, <Bibliothek> Frank Thiel, <Ohne Titel>

공공공간에서 예술 안내서

  

<그림 4-4> 베를린 공공공간 및 건축물에서의 예술 프로젝트

2) 시사점

▪ 한국의 건축물미술작품 제도의 선택적 기금제와 유사하나 민간건물이 아닌 공공건

물에만 해당된다는 점과 기금부과가 선택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조형물 또한 개별 기관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부

처에서 기금을 통한 통합적인 운영을 함으로써 도시 전체의 관점에서 작품이 설치

되는 효과가 있음

▪ 관리 또한 개별기관이 아닌 도시 관리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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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내 사례

1. 광주 폴리 : 시민 참여와 협치의 공공미술

1) 배경 및 주요 연혁

▪ 2010년 광주시는 도시 변화에 가시적인 효과를 낳는 사업으로서 공공미술을 주목하

였고 이에 당시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승효상 감독이 광주 읍성에 대한 기억을 복원

하는 광주 폴리를 기획한 것이 광주 폴리 프로젝트의 시작임

▪ 공공미술 혹은 건축 작품들이 도시 곳곳에 설치되어 군집 패턴을 형성하여 작품 간 

집합적인 에너지와 시민들과의 상호작용적 활동을 창출하고자 폴리의 개념을 도입함

▪ 현재까지 3차에 걸친 광주 폴리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으며 1차 폴리 11작품, 2차 폴

리 8작품, 3차 폴리 10작품 총 29작품이 설치됨

▪ 본 사례조사에서는 8년이라는 기간에 걸쳐 진행되며 점증해온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치의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광주 폴리 프로젝트를 이해하고자 함

▪ 즉, 공공미술이 공공공간에 개입하여 도시 정체성을 구현하고자할 때 그 공공공간

과 관계 맺는 다양한 행위 주체들과 소통하는 과정의 의미를 확인하고 또한, 그 과

정에서 예술 행위가 재해석되고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함

차  수 일  자 주 요 연 혁

1차 광주 폴리

2010. 08. 31.

2010. 11. 26.

2011. 09. 01.

광주 폴리 추진 계획 방침 결정

장소 및 작가 선정

준공식 개최(광주디자인비엔날레 오픈)

2차 광주 폴리

2012. 04-05

2012. 05-06

2012. 08

2012. 08-11

2013. 04-11

2013. 11. 10

2013. 11. 10-11

총감독 및 큐레이터 선임

광주폴리Ⅱ 현상설계공모사업 추진

폴리시민협의회 구성 및 1차 시민협의회 회의

장소 및 작가선정

작품제작 및 설치

11차 폴리시민협의회 회의

개막 및 국제컨퍼런스 개최

3차 광주 폴리

2014. 01-현재

2014. 10-2015. 02

2015. 06

2015. 08-12

2015. 11-2016. 05

2017. 01. 10.

광주폴리시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

광주폴리운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

시민공청회 개최

총감독 및 큐레이터 선임

장소 선정

광주폴리Ⅲ 쿡폴리 개막행사

<표 4-1> 광주 폴리 프로젝트의 주요 연혁

자료: 광주 폴리(http://gwangjufoll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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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차 광주 폴리(2010.08~2011.09)

▪ 구한말 일제에 의해 철거된 광주 읍성에 대한 기억의 복원을 통해 광주시 도시공간

의 모태를 일깨우려는 기획으로 광주 읍성터를 따라 10개의 작품을 설치함

▪ 폴리는 고정적 기능과 의미를 담지 않는 일종의 열린 구조체로서 자유로운 상호작

용적 활동을 이끌어내고자 함

▪ 이를 통해 전남도청 이전 등으로 쇠퇴하고 있는 충장로 구도심을 활성화하고자 하

는 목적을 가지고 프로젝트가 시작됨

▪ 하지만 2011년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오픈에 맞춰 짧은 기간 프로젝트가 진행되어,  

그동안 폴리 설치 공간을 이용해왔던 시민과 상인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충분

한 소통과 논의 과정이 없었음

▪ 결국,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의 보행 문제와 상인들의 반발을 일으켜 프로젝트

가 가진 의미와 가치가 퇴색함

▪ 예를 들어, 1차 광주폴리 작품 중 하나인 피터 아이젠만의 <99칸>은 주변 상인들의 

반발로 아직까지 미완의 상태로 남아 있음

▪ 충장로 번화가 중심에 설치된 조성룡 작가의 <기억의 현재화>의 경우, 보행자와 차

량의 잦은 이동에 의해 작품이 훼손되고 이동에 불편을 초래해 결국 철거되었음

▪ 미술이 공공공간에 개입할 때 고민해야 할 요소들 - 설치 공간에 대한 이해와 유지 

관리 문제 등 - 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실패한 사례로 남음

<그림 4-5> 피터 아이젠만의 <99칸>

 

<그림 4-6> 조성룡의 <기억의 현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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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차 광주 폴리(2012.04 ~2013.11)

▪ 1차 폴리 이후 시민사회 등에서는 폴리 프로젝트에 대한 문제의식과 반발이 표출되

기 시작하였고 2012년 8월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지역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폴리시민협의회’가 조직됨

▪ ‘폴리시민협의회’가 조직된 시기에는 이미 2차 폴리 감독 선정과 기획안, 예산 

배정이 되어있는 상황이었음

▪ 시와 ‘폴리시민협의회’간에 사업 진행 여부에 대한 갈등이 불거졌는데, 시에서는 

우선 2차 광주 폴리를 진행하며 논의하자는 입장이었고 ‘폴리시민협의회’측에서

는 ‘광주폴리평가단’을 구성하여 1차 폴리에 대해 충분히 평가와 개선책 마련을 

한 이후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하자는 입장이었음 

▪ 시와 ‘폴리시민협의회’간 수차례의 공개질의와 답변, 재반박 등 토론의 과정이 

이루어짐

▪ 시는 ‘폴리시민협의회’가 제시하는 5가지 주요 평가와 제언을 적극 수용하여 개

선해나가기로 약속하였고‘폴리시민협의회’ 또한, 광주 폴리 프로젝트가 지니는 

본래의 목적과 가치에 대해서는 인정하였기 때문에 시의 약속을 받아들이며 2차 폴

리가 진행될 수 있었음

▪ 당시‘폴리시민협의회’의 5가지 주요 비판점은 다음과 같음1)

1. 시민과의 소통 없는 행정의 일방통행식 사업

2. 광주의 정체성, 역사성, 장소성의 조응 및 조화의 부재

3. 스타마케팅에 의존한 행정의 편의주의적 사업

4. 도시재생 사업 등 도시 공공사업과 연계

5. 사업주체와 관리주체의 이원화로 행정력 낭비

4) 2차 광주 폴리 추진 과정과 그 이후에 발생한 변화

▪ 민관의 지속적인 논의와 소통 구조 정립

◦ 사업 주체 외에 ‘폴리시민협의회’가 상시적인 자문을 하고 사업 추진 관련 주

요 결정사항에 대해 준의결을 함

◦ ‘폴리시민협의회’에는 시민단체 활동가, 공공미술 관련 전문가, 지역 언론인, 

시의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1) 광주폴리평가단(2013), 「광주폴리 평가서」,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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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 프로젝트 종료 이후 일시적으로 ‘광주폴리운영평가단’이 평가 주체로 조

직되어 해당 폴리 프로젝트에 대한 과정과 결과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함

◦ ‘광주폴리운영평가단’에는 폴리시민협의회’ 3인, ‘광주시민단체협의회’ 3인, 

‘문화도시협의회’ 3인, ‘운영평가단 추천’ 3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작품별 운영파트너 조직

◦ 작품 설치 이후 각 폴리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운영 등 폴리의 활용과 관리를 

맡을 운영 파트너를 선정하였음

◦ 광주청소년문화의집 등 각 폴리와 인접한 문화 단체들과 협약을 맺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시간 자원의 확보

◦ 각 차수 폴리 프로젝트가 총감독 선임부터 개막까지 소요된 기간이 1차는 12개

월, 2차는 20개월, 3차는 24개월로 늘어남

◦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대개 정산 문제와 관련 당해 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

는 경우가 대부분임

◦ 시간 자원의 부족은 공공미술 프로젝트에서 작가에게 지역에 대해 충분히 연구하

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는 문제와 지역 주민과의 소통이 형식적

으로 변질되는 문제를 야기함

◦ 1차 폴리 프로젝트에서 마감 시한이 촉박하여 발생한 문제점들이 이후 폴리 사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 2~3차 폴리를 진행하면서 조금 늦더라도 다양한 구성원들과 소통의 프로세스를 

밟는 것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음

▪ 도시 재생 등 현재 도시의 이슈와 맞물린 작품 기획

◦ 3차 폴리에 이르러서는 도시의 현재 이슈에 접근하여 시민들이 작업에 직접 결합

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시도되었음

▪ 사업 추진 체계의 일원화

◦ 사업의 시행은 광주시, 사업의 수행은 (재)광주비엔날레, 작품의 관리는 광주문화

재단이 시행했으나 이를 (재)광주비엔날레 광주폴리부 중심으로 통합, 재편함

5) 3차 광주 폴리(2015.08~현재)

▪ 3차 광주 폴리는 도시의 일상성 – ‘맛과 멋’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도시 재생 등 

현재 도시의 이슈와 맞물린 작품을 기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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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폴리에 대한 대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방식으로 어떠한 폴리를 해나갈지 

작가, 관련 전문가, 시민들이 모여 논의하는 장을 만듦 

▪ 빈집을 매입하여 한식 레스토랑과 카페로 리모델링한 <쿡폴리>의 경우 작품 감상의 

차원을 넘어 공모를 통한 지역 청년들의 일터를 만드는 차원으로 확장, 현재 지역 

청년들이 협동조합을 조직하여 이를 통해 직접 <쿡폴리>의 한식 레스토랑과 카페를 

운영하고 있음

▪ 네덜란드 작가들과 협업으로 진행한 <GD폴리>의 경우, 학부모 모임, 환경 단체, 미

술 전문가 등 다양한 시민들이 논의의 장으로 나와 시 행정과의 협의를 이끌어내는 

매개가 됨

◦ <GD폴리> 추진 과정에서 작품 설치 예정지인 초등학교 앞 보행전용로의 존치 문

제와 맞물려 해당 공공공간을 보행전용로로 유지하는 것이 적합한지, 2차선 도로

로 변경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해 이슈가 발생하였음

▪ ‘폴리 투어’프로그램을 이끄는 도슨트를 시민 대상으로 모집, 운영 중에 있음. 

폴리 투어 프로그램은 타 시도 지자체 및 관공서 등 광주 외 지역 사람들에게 폴리

를 알리는 창구로 활용되고 있음

<그림 4-7> <쿡폴리> 콩집 외관

 

<그림 4-8> <쿡폴리> 콩집 내부

6) 시민 참여와 협치의 매개가 된 공공미술

▪ 다른 공공미술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광주 폴리의 경우에도 작가가 생산하여 설치

하고 관객은 주어진 작품을 감상하는 전통적인 관계에 그쳤을 때, 작품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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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미술작품이 공적 영역에 들어오고자 할 때, 해당 공적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와 관계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소통의 

채널을 만들어야 함

▪ 2010년 1차 광주 폴리부터 3차까지 8여 년의 기간에 걸쳐 광주 폴리가 추진되면서 

점차적으로‘폴리시민협의회’, ‘광주폴리평가단’, ‘작품별 운영파트너’, ‘광

주폴리참여단’등이 구성되고 광주 폴리 추진과정에 결합하게 됨

◦ 광주 폴리가 매개가 되어 지역 사회와의 다양한 소통 채널이 확보되고 협치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됨

▪ 사업 추진 주체가 단기간에 가시적으로 정책 효과를 거두려하기 보다는 그 과정에

서 발생하는 소통의 가치를 인식하게 되어 연 단위 이상의 충분한 사업기간을 설정

하게 되었음

▪ 아직 시민들의 광범위한 소통과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민관이 함께 논의

하고 설득하여 도시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 협의지점을 찾아나가는 경험들이 광

주시의 무형 자산으로 누적되고 있음

◦ 이러한 경험의 누적이 지역에 대한 고민과 이해, 도시 정체성의 형성에 이바지함

1.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 : 사후 관리 및 활용

1) 배경 및 주요 연혁

▪ 2000년대 초반 안양은 인구 과밀화문제로 인한 주거 및 여유 공간 부족 문제와 도

시환경의 질적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도시예술화 사업’을 추진함 

▪ 안양시의 도시예술화 사업은 크게 ‘안양아트시티 21’,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

트’,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사업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Anyang Public Art Project, APAP)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예

술을 즐길 수 있도록 안양의 도시환경에 다양한 공공예술 작품을 선보이며, 도시 

자체를 하나의 갤러리로 만드는 프로젝트임2)

▪ 2005년 제 1회 APAP 개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5회의 APAP를 진행하였으며, 5

회까지 총 208점을 전시하고 이 중 102점을 영구 설치하였음

2)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 홈페이지(www.apa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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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회부터 전시 작품 수와 영구 설치 작품 수를 줄이고 다양한 기획 및 프로그램

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사후관리의 부담을 줄이면서 공공미술의 확장과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음

▪ 2014년 제 4회 APAP에서는 그동안의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회고하고 이를 바

탕으로 앞으로의 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한 ‘작품 보존・관리 프로젝트’를 진행함

▪ ‘작품 보존・관리 프로젝트’를 통해 지난 10년간 누적되어온 작품들의 보수, 철

거 뿐 아니라 이전, 리모델링 등 전반적인 작품 재정비를 단행하며 사후관리와 활

용에 대한 체계를 수립함

▪ 본 사례조사에서는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의 설치 작품 전면 재정비 과정과 사후 

관리 체계 수립, 활용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주목하였음

일  자 주  요  연  혁

2002년
구 안양유원지의 주변 정비 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252억), 

자연공원조성사업(185억), 비산조각공원 조성계획 수립

2004년 ‘안양시 공공예술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공공예술추진위원회 구성

2005년 제 1회 APAP 2005 개최 /구 안양유원지 / 97점 전시, 52점 영구 설치 / 70억

2006년 ‘안양공공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재단 설립 07년 1월)

2007년 제 2회 APAP 2007 개최 / 평촌 / 45점 전시, 36점 영구 설치 / 42억

2010년 제 3회 APAP 개최 / 안양시 전역 / 22점 전시, 4점 영구 설치 / 45억

2011년 안양문화예술재단으로 확대 개편 및 업무 이관

2013년 안양파빌리온(APAP 아카이브 및 전시관) 재개관

2014년 제 4회 APAP 개최 / 안양예술공원 및 김중업박물관/ 22점 전시, 5점 영구 설치 / 30억

2016년 제 5회 APAP 개최 / 안양예술공원 및 안양시 일부 / 22점 전시, 5점 영구 설치 / 30억

<표 4-2>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의 주요 연혁

자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www.apa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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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PAP 작품 전면 재정비 과정

(1) 전문가 자문위원단 구성 및 현장조사

▪ 전문가 자문위원단은 APAP의 실무자들과 함께 지난 10년간 설치하여 누적되어온 

총 92개 작품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작품의 안정성, 작품의 의도, 작품 유

지 상태, 관람객 만족도, 작품에 대한 민원 발생 빈도 등을 검토함3)

(2) 전체 작품별 조치사항 분류

▪ 검토 결과 총 92개 작품 중 유지 29건, 보수 39건, 철거 18건, 이전 4건, 리모델링

(작품 통합) 2건을 결정함4)

(3) 작가 동의

▪ 철거 및 이전 대상 작품에 대해 작가의 허락을 구하고 이를 모두 기록으로 남김

(4) 이전 장소 물색

▪ 이전 작품의 새로운 설치 장소에 대해 시와 시민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과정을 거침

(5) 작품별 조치 시행

3) 사후 관리 체계 수립

▪ APAP 작품 전면 재정비 과정에서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미술품 보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APAP 영구작품관리를 위한 ‘작품관리 매뉴얼’

을 제작함

▪ ‘작품관리 매뉴얼’은 재질별 분류, 재질별 보존 처리, 작품 손상의 배경과 원인 

등의 대응방안이 담겨 있으며, 작품상태보고서 양식 등을 작성하도록 명문화함

▪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비의 10%를 유지관리비용으로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여, 이 유지관리비용으로 전담 관리원을 고용하여 일일 1회 이상 작품 점검 및 청

소를 실시 중임

3)  웹진 아르코, (2014.04.21.), “서로 공명하며 만들어내는 ‘퍼블릭 스토리’, 4회 APAP 개막”

(http://webzineold.arko.or.kr/?MID=boardInfoPrint&IDX=7&IDX2=1128)

4) 오마이뉴스(2014.03.28), “작품 보수와 이전, 철거 또한 공공예술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73733)



제4장 ∣63

4) 공공미술 활용 프로그램

▪ APAP 아카이브 구축

◦ 누적된 APAP 관련한 자료들을 연구자들이 활용하고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APAP 온・오프라인 아카이브를 구축함

◦ 온・오프라인 아카이브를 통해 각 회차별 APAP 작품을 장소별, 시간별, 주제별, 

작가별로 접근이 가능함

◦ 아카이브에는 APAP 관련 공적/행정 문서, APAP 참여 예술가와 작품 관련 자료, 

진행 기록물, 공식 발행물과 언론보도 성과물, 구매 단행본 등 문서/비문서 자료, 

남아있는 실물 작품과 프로젝트 현장에서 수집된 사물, 작품 철거・이전 사유, 

작가 의견, 철거 과정 등 APAP와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겨 보관 

중임5)

◦ 건축가 알바로 시자가 설계한 ‘알바로 시자홀’을 공공예술 도서관과 연구실, 

아카이브로 재구성하여 안양파빌리온으로 재탄생시킴

▪ APAP 투어 프로그램 운영

◦ APAP 투어는 관람객에게 APAP를 통해 설치된 공공미술작품을 설명, 가이드하는 

공공예술 전문 도슨트 프로그램 운영

◦ APAP의 역사가 쌓이면서 어릴 적 APAP 작품을 관람했던 학생이 현재 시민 

도슨트로 활동하며 안양과 공공예술에 대한 애정을 표하는 사례도 나타남

2. 서울의 공공미술 통합 관리 체계

▪ 서울시는 공공미술을 통해 시민의 문화예술향유와 도시 정체성의 표현, 도시 재생

과 도시 브랜드 가치 증진 등 다양한 가치를 실현하고 공공미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근거 조례 체계 정비, 전문가 그룹과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장 형성, 실무 인력 배치 등을 단행하면서 도시 단위에서 통

합적인 공공미술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1) 서울시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근거 조례 통합

▪ 각기 다른 조례 하에 관리되었던 건축물 미술작품(「서울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5) APAP 디지털 아카이브(https://4.apap.or.kr/ko/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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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장 등)과 공공조형물(「서울특별시 동상, 기념비, 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에 

관한 조례」)의 설치 및 관리 체계를 「서울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

례」 하에 통합하고 기존 조례는 삭제 및 폐지하였음

▪ 이를 통해 동일한 공공미술 설치물임에도 이원화된 관리체계로 운영되어 도시미학

의 관점에서 통합적 관점을 갖고자 하였음

▪ 또한, 기존 관리체계 바깥에 있던 시의 공공미술사업 및 각종 도시 사업으로 설치

되는 작품에 대해서 관리체계를 마련함(「서울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적용범위) 2항: “서울시가 직접 추진하는 경우에는 공공용지 여부에 

상관없이 이 조례를 적용한다.”)

2) 서울시 공공미술위원회 구성 

▪ 서울시의 공공미술 정책, 제도, 사업, 설치 등 공공미술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

는 전문가 심의 그룹을 조직함 

▪ 서울시 공공미술위원회는 미술, 건축, 조경, 환경 전문가와 실무 담당 공무원 등으

로 구성

▪ 각 공공미술작품에 대한 책임심의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미술이 영향을 미치는 

서울시 도시 경관에 일관성을 가지면서 작품의 퀄리티를 높이고자 함

▪ 공공미술위원회 전신인 서울시 공공미술자문단에서 세운 서울시 공공미술의 원칙은 

채우는 공공미술이 아니라 비우는 공공미술로 방향을 설정하고 무엇을 철거할 것인

지 결정하기 위해 기존 작품을 모두 리서치함

3) 공공미술사업팀과 공공미술관리팀 신설

▪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산하에 각 팀장 1명, 주무관 5명으로 구성된

‘공공미술사업팀’과 ‘공공미술관리팀’을 만듦

▪ ‘공공미술사업팀’은 ‘서울은 미술관’, 공공미술 축제 등 서울시 공공미술 사업

을 담당하며 ‘공공미술관리팀’은 공공미술작품 실태 전수조사, 공공미술 활용 프

로그램 개발 운영, 공공미술 유지관리 및 개선 등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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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시 공공미술 시민발굴단 운영

▪ 서울시 공공미술 시민발굴단은 공공미술의 변화, 도시환경의 이해 등에 대해 교육 

등을 받고 각 담당 구역의 공공미술 작품에 대한 현장 실사를 해오고 있음

▪ 실사 결과에 대하여 우리동네 공공미술 베스트와 워스트를 정리해서 그룹별로 발표

하고 워스트 공공미술품에 대한 처분 문제에 대해 논의함

▪ 시민발굴단이 현장 실사를 다녀오고 이를 바탕으로 논의하고 작성한 의견서가 행정

에 전달되어 미술관에서 해당 공공미술 작품의 철거를 추진하기에 이르렀음

▪ 서울시는 서울시 공공미술 시민발굴단 운영을 통해 시민을 공공미술 감상과 비평의 

영역으로 유도하고 있음

제3절 사례분석의 종합

1. 도시 차원에서 기획하는 공공미술 정책

▪ 도시의 사회적・역사적 맥락을 짚어내며 도시의 장기적이 발전전략, 도시의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표현하는 공공미술 수행

▪ 도시 재생 등 도시 아젠다와 결합하거나 도시개발과 연계하고 상호작용하는 공공미

술 추진 전략

▪ 예술을 통해 도시 일상의 변화를 도모하여 생활 속에서 예술을 체험하게 하고 공공

미술을 통해 자신들이 거주하는 도시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알지 못했던 장소의 숨

은 매력을 발견하게 함

2. 시민 참여와 협치의 과정으로서 공공미술

▪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공적영역 개입으로 인한 반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공간

과 관계하는 여러 층위와의 공론장 형성

▪ 일반 시민과 미술 및 도시 계획 전문가, 지역 언론인과 정치인까지 결합하여 다양

한 층위의 의견을 중시하는 논의 구조 확립

▪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함으로써 삶과 유리된 예술이 아닌 정치, 환경, 가족 등 생활

과 밀접한 다양한 지역의 이슈와 사회적 문제들을 작업에 반영

▪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기획 과정에서부터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그 의미를 공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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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참여하는 시민에게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질적인 의사결정권 부여

▪ 추진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가 시민들의 공공미술에 대한 애착을 형성하고 이는 사

후관리 및 활용 프로그램에의 참여로 연계됨

3. 공공미술 통합 운영 체계 수립

▪ 도시의 공공미술 원칙 수립과 방향 설정부터 기획, 설치, 유지관리, 활용, 처분을 

통합 운영하는 체계 수립

▪ 동일한 장르의 공공미술 설치물이지만 다른 제도적 근거로 분리되어 있는 관리운영 

체계의 통합

▪ 전문가-실무 담당자가 결합하여 질적 수준을 담보하면서도 실질적인 조치가 가능한 

공공미술 운영 기구 구성

4. 공공미술 사후관리 철저 및 활용 활성화

▪ 기획 단계에서 설치 기한 및 작품 수명 설정, 이에 대한 작가 동의 확보, 사후관리 

예산의 책정 여부 확인

▪ 작품 설치의 최소화와 의미 공유의 최대화 원칙 확립

▪ 미술품 보존 전문가에 의한 공공미술 작품 관리 매뉴얼 작성

▪ 상시적인 관리 인력 배치 및 주기적 점검

▪ 기획부터 철거 등 처분까지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생애주기 전 과정에 대한 기록과 

아카이브 구축

▪ 시민 도슨트 운영 등 사후관리 및 활용 프로그램에서의 시민 참여 중시

▪ 공공미술 작품에 대한 안내서를 제작하고 투어 코스를 기획하는 등 관광상품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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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수원시 공공미술 개선 방안

제1절 수원시 공공미술 관리 개선 기본방향

1. 공공미술 관리 대상 도출을 위한 분류 기준

1) 조형물의 설치 목적을 기본 분류 기준으로 함

▪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바, 개방된 외부 공간에 설치되어 도시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조형물은 매우 다양함

▪ 공공미술 관리 대상이 무엇이며 어느 범주까지인지 도출하기 위해서는 미술의 본래

적 의미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미술은 인간의 사유와 정서를 촉진할 수 있는 반성적 작업으로서 의미를 가지며, 

오브제 그 자체로서는 어떠한 실용성과 기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음

▪ 미술은 그 자체로 실용적・기능적 목적을 지니진 않았으되, 비평의 대상으로서 작

가와 주제 의식 등에 대해 논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 말할 수 있음

▪ 따라서 조형물의 설치 목적이 무엇인지 점검함으로써 공공미술 관리 대상의 일차적

인 분류를 할 수 있음

2) 공공미술작품과 공공디자인 시설물의 분류 

▪ 개방된 외부공간에 현존하는 매우 다양한 조형물들은 기본적으로 그 설치 목적에 

따라 ‘예술적 목적을 위해 설치한 조형물’과 ‘실용적・기능적 목적을 지닌 조형

물’로 나눌 수 있음

▪ ‘실용적・기능적 목적을 지닌 조형물’은 그 기능적 목적에 따라 공공디자인 시설

물로 분류하여 하위 카테고리를 구성할 수 있음 

▪ (실용적・기능적 목적이 없이) ‘예술적 목적을 위해 설치한 조형물’은 (해당 작품

의 예술적 가치, 미학적 성취와는 별개로) 공공미술작품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조형물의 설치 목적에 따라 기본적인 카테고리를 설정하고 각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관련 그거 제도 및 법령을 매치하면 아래 표와 같음



68∣ 수원시 공공미술 관리 개선방안 연구

상위분류 하위분류 종류(장르) 관련 근거 제도 및 법령 등

예술적 

목적을 

위해 

설치한 

조형물

조형시설물

•조각

•회화, 벽화

•공예 등

 (건축물 미술작품) 문화예술진흥법 및 시행령,

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및 시행규칙

 (공공조형물) 수원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기타 공공미술 프로젝트나 도시 사업 내에서 설치하는 조형

물은 근거 법령 없음

상징조형물

•상징탑

•기념비

•동상

 공공조형물(각종 기념사업 등에서 설치하는 상징조형물 

등)

실용적‧
기능적 

목적을 

지닌 

조형물

안내시설물

•안내표지판

•표석

•옥외광고물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 경관법 및 시행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도로법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 LH공사 조경계획, 설계 지침 등

편의시설물
•벤치

•퍼걸러

보행안전

시설물

•볼라드

•펜스 등

녹지시설물
•분수대

•가로수보호대

공급시설물 •전력함 등

기타시설물
•시계탑

•기타

<표 5-1> 조형물의 설치 목적에 따른 분류와 관련 근거 제도 및 법령

3) ‘행정의 관리 대상’이 되는 공공미술작품

▪ 예술적 목적을 위해 개방된 외부 공간에 설치한 조형물 중에는 공공용지 등 공적영

역에 설치한 것이 있으며, 대지 내 공지, 공개공지, 건물 외관 등 사적영역에 설치

한 것이 있음

▪ 사인이 사적영역에서 행하는 것에 대해 행정이 개입하고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 행정은 공적영역에서 행해지는 공공미술 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함. 단, 시가 

직접 공공미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설치 부지가 사적영역일지라도 관리 대상

에 포함하여야 함



제5장 ∣69

▪ 즉, 행정의 관리 대상이 되는 공공미술작품은 크게 3가지 영역임

◦ 공공이 예술적인 목적으로 공공용지, 공공시설 등 공적영역에 설치하는 조형물. 

여기에는 공공조형물 전반과 각종 공공미술 프로젝트 결과물, 도시 사업의 일환

으로 설치되는 조형물이 포함됨

◦ 민간이 예술적인 목적으로 공공용지, 공공시설 등 공적영역에 설치하는 조형물. 

여기에는 민간의 신청으로 설치된 공공조형물이 해당되는데, 예를 들어 민간단체

의 재원과 설치 신청으로 공원 등에 설치되는 상징조형물이나 마을만들기 추진위

원회의 제안으로 마을의 공공용지에 설치되는 조형시설물 등을 들 수 있음

◦ 공공이 예술적인 목적으로 대지 내 공지나 공개공지, 사유 건축물의 외관 등 사

적영역에 설치한 조형물. 시가 민간 소유주와 협의하여 직접 추진하는 공공미술

이 여기에 해당함

▪ 이 외에 실용적・기능적 목적으로 설치하는 조형물은 조형성이 가미되었다 할지라

도 공공디자인으로 분류하여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각각의 관리 체계를 적용하는 것

이 바람직함

사적영역 설치물

(대지 내 공지, 공개공지 및 건물 외관)

공적영역 설치물

(공공용지 등)

민간

(개인, 

단체, 기업 

등)

예술적 목적 – 민이 자치적으로 논의하고 관

리해야 하는 영역

예술적 목적 – 행정의 공공미술 관리 대상

(민간의 신청으로 설치된 공공조형물)

실용적 목적 – 공공디자인 실용적 목적 – 공공디자인

공공

예술적 목적 – 행정의 공공미술 관리 대상

예술적 목적 – 행정의 공공미술 관리 대상

(공공조형물 일반, 공공미술 프로젝트 및 

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되는 조형물 등)

실용적 목적 – 공공디자인 실용적 목적 – 공공디자인

<표 5-2> 공공미술 관리 대상 도출을 위한 분류 기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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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간이 자치적으로 논의하고 관리해야 하는 영역 

▪ 공공미술은 그 과정에서 시민과의 이해와 협의가 필수적이며, 나아가 보다 적극적

인 시민의 참여를 기획해야하기에 민간의 역량에 대해 필연적으로 고민해야 함

▪ 민간의 사적영역에서 행해더라도 일반 공중에 노출되는 열린 공간에서의 공공미술

이 타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책임의식과 공공성

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캠페인 활동과 공론장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민간이 

행하는 탁월한 공공미술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함

▪ 이는 건축물 미술작품의 경우에도 해당하는 문제인데, 건축물 미술작품은 관리 체

계가 법령 및 조례로 규정되어 있지만 사후관리책임 등의 의무 위반 시 제재 조항

이 없어 사실상 관리되고 있지 않으며, 훼손된 상태로 방치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

생하고 있음

▪ 이에 더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수원시는 수원시에 설치하려는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심의하는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권한이나 수원시 건축주가 납

부한 건축물 미술작품 기금을 사용할 권한이 없음

▪ 또한 건축물 미술작품 역시 사적영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공이 규제하는데 현

실적인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시 차원에서 건축주와 작가, 지역주민이 공개된 협의로 만들어가는 공공미

술 작업 모델을 추진하여 좋은 선례를 남길 필요가 있음

2. 수원시 공공미술작품 목록화 작업

1) 현황 목록의 취합 목적

▪ 전체 현황 목록자료 확보 목적

◦ 수원시 전체 공공미술 현황 파악과 상태 점검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후 수원시 공

공미술 관리체계의 수립과 운영, 활용방안 모색은 불가능함 

▪ 작품 상태 점검 및 재정비 목적

◦ 현재까지 수원시에 누적되어 있는 모든 공공미술 작품의 상태를 전문적으로 

점검하여 각 작품을 ‘유지’, ‘보수’, ‘철거’, ‘이전’으로 분류하고 

재정비하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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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미술 문제의 공론화 목적

◦ 수원시 공공미술작품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① 사후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하는 

흉물화 등 환경공해 문제 ② 질 낮은 작품의 난립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도시미관 손상 등 공공미술이 야기할 수 있는 역기능에 대한 문제제기와 공론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함

◦ 공공미술이 야기하는 문제에 대해 공유하는 과정이 없으면, 설치 이전 시점에 

철거 등 처분 조치에 대해 동의를 구하지 않았던 작가와 시 관계 부서, 시민들을 

설득할 수 없음

2) 수원시 공공미술작품 목록화 작업의 절차

(1) 전문가 자문위원단 구성

▪ 미술품 보존 전문가, 공공미술 비평가, 도시 계획 전문가 등의 전문가 그룹을 구성

하여 조사 설계, 작품 상태 점검, 재정비 작업 계획 수립

▪ 전문가 자문위원단은 작품별 재정비 조치 시행 과정까지 자문 역할 수행

(2) 현장조사

▪ 기존 현황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현장 조사에 활용 

▪ 전문가의 교육을 받은 조사원들은 아래와 같은 공공미술 작품조사표에 정보를 기입

▪ 현장에서 습득할 수 없는 정보에 대한 2차 조사 필요

(3) 전체 작품별 조치사항 분류

▪ 조사 결과에 대하여‘유지’, ‘보수’, ‘철거’, ‘이전’대상을 분류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후속조치 계획 수립

(4) 공공미술 문제의 공론화

▪ 수원시 전체 현황 목록 및 작품 상태 점검 결과에 대하여 작가 등 관계자와 시민들

에게 공유하는 과정을 거치며 후속 처분 조치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함

▪ 이러한 자리를 통해 현재 수원시 공공미술의 상황을 이해하고 다른 지역의 사례를 

공유하며, 미래의 수원시 공공미술을 논하는 자리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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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작품별 조치 시행

▪ 이전 대상 작품의 경우 새로운 설치 장소를 물색하고 해당 장소의 소유자와 이용자

에게 협조를 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함

▪ 보수 대상 작품의 경우 미술품 보존 전문가의 자문이 반드시 필요함

작품조사표 (작품정보관리)

연 번 유 형
(역사성) 동상 기념비 상징탑

(일반) 조형물 기타

작 품 명 작 가 명

설 치 자 제작연도
공공용지/국유지/민간용지

규격(cm)

(가로×세로×높이)
재 료

작품구성 조 명

작품주소       구      로 상세위치 공원, 광장, 입구, 출구 등

관리기관

(부서)

관 리 자

(연락처)

민간관리주체 시 공 사

상태구분

□ A. 온라인 공개와 관광자원화가 가능한 작품(활용대상)

□ B.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는 작품(관리대상)

□ C. 주변경관을 해치는 상태의 작품(철거대상)

작품정면사진

<표 5-3> 공공미술 작품조사표 양식Ⅰ(2014 서울시 공공미술작품 일제조사 양식)

자료: 김태호 외(2015), 서울시 공공미술 관리 개선방안 연구, 서울디자인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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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조사표 (작품정보관리)

연 번 유 형 동상 기념비 조형물 시설물 기타

작 품 명 작 가 명

재료 및 기법 설치연도

상태구분

1. 상태가 안정적이며 훼손부위가 없어 주변 환경 정비가 필요한 작품

2. 비교적 양호하나 세척처리가 필요한 작품

3. 노화되어 보존처리가 필수적인 작품

4. 안정성이 의심되며 적정 수준 이상의 예산이 수반되는 보수가 필요한 작품

손상범위

□ 중심구조 불안정(중심구조물 파손)

□ 표면손상 (박락, 변색, 긁힘, 낙서 등)

□ 생물학적 공격 (곰팡이, 해충공격, 새 

배설물 등)

□ 경미한 구조손상 (휨, 구멍, 장식탈락 등)

□ 화학적 퇴락 (부식, 중합체 파손 등)

□ 먼지에 의한 오염 (타르, 먼지 등)

□ 전기적 장치 고장(조명, 미디어 장비 등)

상태기술

처리방안

보수계획

보수일정 :

예산 : 

보수업체 : 

점검사진

(전체)

점검일시 점검자(기관)

<표 5-4> 공공미술 작품조사표 양식Ⅱ(2014 서울시 공공미술작품 일제조사 양식)

자료: 김태호 외(2015), 서울시 공공미술 관리 개선방안 연구, 서울디자인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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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원시 공공미술 통합 운영 기구 구성

1) 공공미술의 가치와 역기능에 대한 인식 제고

▪ 탁월한 공공미술이 도시 정체성 형성과 도시 재생에 기여하고 있으나 질 낮은 작품

의 난립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도시미관 손상 문제나 사후관리가 부실한 공공조형

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공해 문제 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인식 또

한 공유하고 있지 못한 상황임

▪ 수원시의 현 실태와 타 지자체의 여러 긍정적 사례, 수원시 공공미술의 비전을 제

시할 수 있는 공공미술 전문가 그룹이 필요함

2)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의 한계 극복

▪ 심의에 그 역할이 한정되어 있는 ‘수원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을 확장하여 수

원시 공공미술 전반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집행할 수 있는 수원시 공공미술 통합 관

리 기구의 구성이 필요함

▪ 공공미술을 설치하는 재원의 제도적 근거가 각기 다르고 추진 주체가 다양하더라

도, 도시의 미술 콜렉션 관점에서 공공미술을 인식하여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는 

전담책임주체가 필요함

▪ 수원시 공공미술 통합 관리 기구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미술 전문

가를 포함하여 건축, 조경, 환경 전문가 등 도시 경관 전문가와 사업 추진 담당 공

무원으로 구성되어야 함

3) 공공미술 통합 관리 기구의 역할

▪ 수원시 공공미술의 중장기적 방향성과 원칙 수립

▪ 수원시 공공미술작품을 거시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관리를 고려하여 신규 작품 설치 

여부 및 장소 결정

▪ 예술성과 장소성에 대한 심의 기준과 함께 예방적 보존 차원에서의 심의 기준 마련

▪ 적절한 작품 환경과 작품의 유형 등을 사전에 논의,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작품 선

정 과정, 콘셉트 등을 자문

▪ 의결위원회의 성격으로 작품 선정 및 철거의 전 과정에 관한 사항 결정

▪ 공공미술 사후관리(유지, 보수, 매각, 처분 등) 등 지속적으로 정책과 절차에 대해 

평가하며 각 단계별 공정성 및 전문성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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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수원시 공공미술 정책의 원칙과 방향성

1. 도시비전을 공유하는 매개로서의 공공미술

▪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단독으로 시행되는 것으로는 발전적인 의미를 갖기 어려움

◦ 도시계획이나 재생사업과 연계되어 추진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지역재생 사업에서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을 재구성

하는데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음

◦ 위트레흐트시의 ‘레이체 레인을 넘어서’ 프로젝트와 같이 도시개발이나 재생사

업이 진행된 이후에 별개의 프로젝트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기획 단계부터 공

공미술과의 결합하는 것이 효과적임

▪ 지역의 이슈, 사회적 문제 등 공공적 의제와 쟁점을 공공미술 작업의 주제화하는 

것이 중요함

◦ 공공미술을 공공적 의제로 전환하는 문제부터 시민의 참여를 유발하는 문제까지 

완결된 한 액티비티가 미술품과 연동되어서 작동하는지가 핵심

◦ 공공미술은 이러한 도시적 상상력을 어떻게 예술적으로 기획해낼 것인가에 대한 

상상력을 공유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 지역재생이나 개발의 과정을 공공미술 프로그램을 통해 전달하거나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함

◦ 특히 지역개발의 경우 사라지는 지역에 대한 기록이나 보존을 공공미술 프로그램

화하여 추진할 수 있음

2. 시민참여의 장으로서의 공공미술

▪ 현재 공공미술은 결과물의 형태보다 과정에서의 소통과 참여, 자발성을 중시하는 방

향으로 이행하고 있음

◦ ‘공공’미술의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과 의미를 공유하지 못하면, 결과물이 시민

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움

◦ 국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민간의 사후관리 참여와 활용 프로그램 문제를 포

함하는 공공미술의 생명력은 시민과의 소통 수준에 달려 있음

▪ 공공미술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방식으로 기획되고 제작되어야 함

◦ 예술가들의 전문성이 충분히 발현되고 지역주민의 의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

이 지원하는 작업 모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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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가들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시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공공미술 담론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 작업이 되도록 함

◦ 기획 단계부터 시민들이 참여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방안 마련 – 주민워크숍, 

토론회, 투표 등

◦ ‘광주 폴리 프로젝트’의 의사결정구조에 시민사회가 결합해가면서 성과를 거두

었던 것처럼 지역사회의 다양한 소통 채널을 확보하도록 함

3.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다양화와 질 제고

▪ 공공미술은 과정이 중요시되긴 하나 결과물의 미학적 질이 담보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공공미술은 공공공간에서 행해지는 것이며 도시 미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

로 결과물의 질적인 면을 고려해야 함

▪ 조야한 결과물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공미술적 특성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에는 예술

가들이 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공공조형물의 설치에서 도시 전체를 관통하는 공공미술 운영을 위해서는 공공미

술 큐레이팅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마을만들기나 도시재생과 같이 공공미술적 특성을 포함하는 개별 주체들의 사업

을 위해서 공공미술 컨설팅 또는 자문을 활성화함

▪ 공공미술 작품에는 지역의 장소적 맥락이나 사회성‧역사성을 담아내는 것이 중요함

◦ 뮌스터 조각 프로젝트와 같이 작품을 제작하는 작가들은 일정기간 지역에 거주하

거나 방문하며 지역에 대한 조사와 탐구를 의무화하도록 함

▪ 최근의 공공미술은 영구적으로 고정되어 조형물만이 아니라 이동 가능한 혹은 일시

적인 공공미술로 확대되었으며 미디어 아트, 퍼포먼스, 축제 등 다양한 양상을 보

이고 있음

◦ 미디어 파사드, 인터랙티브 키오스크, 가상현실(virtual reality) 또는 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 등 IT를 활용하는 공공미술 활성화

4. 효율적인 관리 체계 구축

▪ 향후 공공미술 정책은 설치는 최소화하고 관리나 활용 극대화를 지향

◦ 수준 낮은 작품이 오히려 도시 미관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공공미술 작품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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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증가보다는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야함

◦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시행이나 작품의 설치는 사후 관리까지 고려한 총괄적인 기

획 하에 엄밀한 심의 절차 등을 거쳐 작품의 난립을 방지해야 함

◦ 신규 공공미술 프로젝트나 작품 설치는 영구적인 작품보다는 설치기한을 한정하

거나 임시적인 공공미술 중심으로 추진

◦ 보수, 철거, 이전, 리모델링 등 전반적인 작품 재정비를 시행한 안양공공예술프로

젝트와 같이 기존의 설치 작품들은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상태를 파악하고 노후 

작품들은 보존 및 철거대상 작품 선별, 수명기한 부여 등을 실시

▪ 설치와 관련한 허가, 장소 선정 등 총괄적인 관리체계를 유지하되 보존 및 관리 주

체의 다양성은 허용하는 것이 현실적임

◦ 설치에서 유지, 관리까지 특정 기관이나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

장 효율적일 수 있으나 설치 주체나 위치 등에 따라 실질적인 관리 권한이 분산

될 수 밖에 없음

◦ 모든 공공미술 설치물을 한 기관에서 관리하지 못한다면 공공미술 담당 조직은 

기획 및 설치와 DB 관리, 개별 관리주체들이 적용할 수 있는 작품 보존 및 관리 

방안의 가이드라인을 마련, 관리 책임자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을 수행하도록 함

◦ 관리를 위한 재원을 위해 공공미술 사업이나 조형물 건립시 사업비의 일정 비율

을 사후관리를 위한 기금 조성 필요

▪ 공공미술의 제작뿐 아니라 작품의 보존 및 관리에도 시민참여를 활성화해함

◦ ‘Laserscape Kassel’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유지‧보수 과정에도 시민들이 개입

하게 될 때 지역의 자산으로 의미를 갖게 됨

◦ 웹이나 모바일 시민 신고 시스템 구축, 시민 모니터링 체계 확립, (가칭)시민 지

킴이 운영 등 일상관리체계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

5. 공공미술 활용 활성화

▪ 공공미술 작품은 단순히 보존‧관리를 넘어서 유의미한 활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

출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창의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공공조형물, 건축물미술작품, 공공미술 프로젝트 등의 연계와 총괄적인 정보 관리 

필요

◦ 작품명, 작가명, 작품 설명 등을 포함한 작품 표석이나 안내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QR코드 등을 활용하여 작품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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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미술 정보를 DB화하고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 등을 통해 제공

▪ 공공미술 프로젝트 및 작품을 이벤트화하거나 관광 프로그램으로 활용

◦ 뮌스터 조각 프로젝트나 카셀시의 도쿠멘타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자체가 이벤트

이며 관광 프로그램임

◦ 카셀시의 경우 도시 전역에 설치된 공공미술작품을 중심으로 한 투어 코스 개발

하여 도쿠멘타가 열리지 않는 해의 관광 프로그램으로 활용

◦ 공공미술 작품 지도 및 리플렛 제작, 투어코스 개발 등으로 관광상품화

▪ 시민들의 문화향유의 질을 높이고 예술 감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활용

◦ 공공미술은 교육적인 요소가 많으므로 이를 활용한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음

◦ 공공미술 작품은 일반 시민들의 문화예술을 위한 교양교육, 예술가 지망생이나 

실무자들을 위한 현장교육 자료 등으로 활용

◦ 공공미술 프로젝트 과정에서의 세미나나 워크숍, 특히 커뮤니티 아트와 연계한 

공동체 프로그램 등 실시

◦ 문화해설사를 공공미술 분야까지 확장하여 시민 도슨트 육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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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  론

1. 연구 요약 및 종합

▪ 수원시는 오랜 기간 다양한 주체와 제도적 근거에 의해 산발적으로 행해지고 설치

된 공공미술 작품이 누적되어 있어 공공미술 작품의 전체 현황을 파악하는 것조차 

어려워진 실정임

▪ 수원시 공공미술의 실태를 조사하여 현재 수원시 공공미술의 다양한 양상을 포착하

고 진단하여 공공미술 관리 개선방안 및 공공미술 정책의 원칙과 방향성을 정립하

고자 하는 것임

▪ 공공미술은 역사적으로도 변화를 거쳐 왔으며 장소나 기능, 내용 등에 따라 다양한 

해석과 개념적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공공성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공공미술의 의미가 달라지게 되므로 공공미술

을 개인의 표현으로 인식되었던 미술이 공공성과 결합하면서 나오는 다양한 경험과 

창조적 가능성을 가리키는 열린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 수원시 공공미술은 「문화예술진흥법」과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근거한 

건축물 미술작품, 「경기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와 「수원시 공공조형

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공공조형물, 그 외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각종 공공미술 프로젝트 등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 수원시 공공미술 설치 현황에 대한 자료를 취합한 결과, 건축물 미술작품는 기존 

목록과 실제 현황과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공공조형물은 사업 및 관리주체의 상이

함으로 인해 전체적인 목록화가 되어 있지 않으며, 공공미술 프로젝트 또한 추진 

주체의 다양함으로 인해 수원시 차원의 전수 파악이 되어 있지 않음

▪ 수원시 내에서 지역적 다양함을 보이는 인계동과 보조적으로 영통과 수원역 일대 

상업지구, 최근 조성된 광교 일대를 추가하여 도시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개방된 외

부공간에 미적‧장식적 요소를 담고 있는 모든 조형물 및 시설물의 현황을 조사함

▪ 총 305점의 조형물 및 시설물이 조사되었는데, 이를 조형물의 설치 목적에 따라 분

류한 결과 예술적 목적을 위해 설치한 조형물은 247점, 실용적・기능적 목적으로 

설치한 조형물은 62점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조각, 회화, 벽화 등 조형시설물이 217

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상징탑, 기념비, 동상 등 상징조형물이 30

점이 설치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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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적 목적을 위해 설치한 조형물로는 주로 건축물 외부 대지 내의 공지나 공개 

공지에 설치한 조각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건축물 미술작품, 공원이나 테마

거리,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조각품이 대다수인 공공조형물. 수원시 마을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 마을 벽화 사업 등이 포함되는 공공미술 사업 결과물이  

있으며, 상, 상징탑, 기념비 등이 해당하는 상징조형물은 공공이 공원이나 테마거리 

등에 설치한 공공조형물인 경우가 대부분임

▪ 안내시설물이나 편의시설물, 보행안전시설물, 녹지시설물, 공급시설물 또한 심미성

의 향상을 위해 조형적 요소를 가미함으로 인해 공공미술과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음

▪ 조사 결과 작품을 감상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있거나 망실 혹은 철거된 상태로 방

치되어 있기도 하고 인위적으로 혹은 시간의 경과로 인해 자연적으로 훼손된 상태

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각종 공공미술 프로젝트형 사업이나 도시재생형 

공공미술 사업 등은 조례나 관련 법령으로 규정된 설치 절차 및 관리체계가 부재하

고, 민간이 자의로 대지 내 공지, 공개공지 및 건물 외관 등 개방된 외부공간에 설

치한 조형물 또한 관리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 현황 및 실태분석 결과, 공공미술 관리 대상 범위가 모호하며, 수원시 공공미술작

품의 전체 현황 자료가 부재하고, 수원시 공공미술의 정책적 방향성과 원칙 및 기

획이 부재하며, 공공미술 작품의 유지보존 및 처분 전략과 작품 활용방안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남

▪ 공공미술과 관련하여 국외사례는 독일 뮌스터시의 도시 차원의 공공미술 프로젝트 

Münster Sculptur Projekte, 독일 카셀시의 대형 예술 이벤트와 공공미술 기획 

Kassel Documenta, 네덜란드 위트레흐트시의 지역개발에서의 공공미술 Beyond 

Leidsche Rijn, 독일 베를린시의 Kunst im Stadtraum und Kunst am Bau, 국내사례

로는 광주 폴리 프로젝트의 시민 참여와 협치의 공공미술 사례, 안양 공공예술 프

로젝트의 사후 관리 및 활용 사례, 서울시의 공공미술 통합 관리 체계 사례를 조사

하여 시사점을 분석하였음

▪ 국내외 사례를 종합하면 첫째 도시 차원에서 기획하는 공공미술 정책, 둘째 시민 

참여와 협치의 과정으로서 공공미술, 셋째 공공미술 통합 운영 체계 수립, 마지막

으로 공공미술 사후관리 철저 및 활용 활성화를 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남

▪ 공공미술 관리 대상을 도출하기 위해 분류기준을 마련하였는데 설치 목적에 따라 

‘예술적 목적을 위해 설치한 조형물’과 ‘실용적・기능적 목적을 지닌 조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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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눌 수 있고 ‘실용적・기능적 목적을 지닌 조형물’은 그 기능적 목적에 따라 

공공디자인시설물로 분류하여 하위 카테고리를 구성할 수 있으며 ‘예술적 목적을 

위해 설치한 조형물’을 공공미술작품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예술적 목적을 위해 설치한 조형물은 그 설치장소의 성격에 따라 공공용지 등 공적

영역과 사적영역에 설치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행정의 관리 대상으로서의 공

공미술 작품은 공적영역에서 행해지는 공공미술에 한정할 수 밖에 없으나 시가 직

접 공공미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설치 부지가 사적영역일지라도 관리 대상에 

포함하여야 함

▪ 건축물 미술작품을 포함한 민간의 사적영역에서 행해지더라도 열린 공간에서 이루

어지는 공공미술 또한 도시 미관과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논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공론장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수원시 공공미술 관리 개선의 기본방향으로 수원시 공공미술 전체에 대한 목록화 

작업과 더불어 수원시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공공미술 작품의 상태를 점검하여 각 

작품을 ‘유지’, ‘보수’, ‘철거’, ‘이전’으로 구분하여 재정비, 수원시 공공

미술의 중장기적 방향성과 원칙 수립하고 공공미술작품을 거시적으로 파악하고 향

후 관리를 고려한 심의, 필요한 경우 작품 선정 과정이나 콘셉트 등 자문, 공공미

술 사후관리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과 절차에 대해 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통

합 관리 기구 구성을 제시함

▪ 수원시 공공미술 정책의 원칙과 방향성으로는 도시비전을 공유하는 매개로서의 공

공미술, 시민참여의 장으로서의 공공미술,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다양화와 질 제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 구축, 공공미술 활용 활성화를 제시함

2. 향후 과제 및 제언

▪ 수원시 공공미술 전반에 대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 및 점검

◦ 기존 자료에 따른 존재 여부, 작품 위치, 규모, 재질, 유형, 상태, 설치 주체 및 

현재 관리 책임자 등 작품과 관련된 정보 파악

◦ 조사한 정보를 담은 공공미술 종합 목록을 작성하여 아카이빙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미술품 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유지, 철거, 이전, 리모델링 등의 유형

에 따른 관리방향 설정

▪ 개별 관리책임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미술 관리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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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명, 작가명, 완성일, 설치 장소, 규모 및 재질, 유지보수 점검일 등을 기록하

는 공공미술 관리 대장 마련

◦ 관리 책임자들이 손상예방을 위한 점검이나 유지, 훼손시 보수 방안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미술 작품 사후관리 매뉴얼 제작

▪ 공공미술 관련 법령‧조례 사항 개선 및 기관간의 협력 구축

◦ 공공미술은 그 속성상 법적 사항이 되어야 하는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제도화‧법제화 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현재 법령이나 조례는 공공미술의 개념이나 각종 용어 등에 대한 엄정함이 결여

된 채 법규화되어 있어 관련 법령이나 조례 간의 불일치나 충돌이 발생하며 실제 

시행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을 내보이고 있으며 공공미술의 실질적인 운영주체

인 기초지자체의 역할이 제한되어 있음

◦ 따라서 공공미술 제도는 법률이나 조례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선해나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경기도 법령이나 조례에 대한 개선 촉구 및 수원시의 관

련 조례에 대한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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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원시 공공미술 조사 결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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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훼
손

 및
 

작
품

 미
관

 손
상

23
조

각
사

적
민

간
팔

달
구

 효
원

로
 

29
9



부
록

∣9
3

연 번
작
품
 사

진
종
류

(장
르
)

설
치

영
역

설
치
자

주
소

상
태
 기

술
기
타
 특

이
사
항

작
품
 특

징
 사

진

24
조

각
사

적
민

간
팔

달
구

 효
원

로
 

29
5

표
석

이
 설

치
되

어
 

있
지

 않
음

25
조

각
사

적
민

간
팔

달
구

 효
원

로
 

30
3

표
석

이
 설

치
되

어
 

있
지

 않
음

26
조

각
사

적
민

간
팔

달
구

 권
광

로
 

17
8

조
형

물
이

 자
전

거
 

설
치

대
에

 거
의

 보
이

지
 

않
음

27
조

각
사

적
민

간
팔

달
구

 권
광

로
 

1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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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원

시
 공

공
미

술
 관

리
 개

선
방

안
 연

구

연 번
작
품
 사

진
종
류

(장
르
)

설
치

영
역

설
치
자

주
소

상
태
 기

술
기
타
 특

이
사
항

작
품
 특

징
 사

진

28
조

각
사

적
민

간
팔

달
구

 효
원

로
 

27
9

29
조

각
사

적
민

간
팔

달
구

 권
광

로
 

18
0번

길
 1

8-
23

업
소

 장
식

 목
적

설
치

물

30
조

각
사

적
민

간

팔
달

구
 

효
원

로
29

1번
길

 

25

업
소

 장
식

 목
적

설
치

물

31
조

각
사

적
민

간
팔

달
구

 효
원

로
 

30
8번

길
 5

8-
11

표
석

이
 설

치
되

어
 

있
지

 않
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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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 번
작
품
 사

진
종
류

(장
르
)

설
치

영
역

설
치
자

주
소

상
태
 기

술
기
타
 특

이
사
항

작
품
 특

징
 사

진

32
조

각
사

적
민

간
팔

달
구

 효
원

로
 

30
8번

길
 5

8-
11

33
조

각
사

적
민

간
팔

달
구

 효
원

로
 

30
8번

길
 5

8-
11

34
조

각
사

적
민

간
팔

달
구

 권
광

로
 

13
4번

길
 1

2

업
소

 장
식

 목
적

설
치

물

35
조

각
사

적
민

간
팔

달
구

 권
광

로
 

13
2

표
석

이
 설

치
되

어
 

있
지

 않
음



96
∣

수
원

시
 공

공
미

술
 관

리
 개

선
방

안
 연

구

연 번
작
품
 사

진
종
류

(장
르
)

설
치

영
역

설
치
자

주
소

상
태
 기

술
기
타
 특

이
사
항

작
품
 특

징
 사

진

36
조

각
사

적
민

간
팔

달
구

 권
선

로
 

73
1

37
조

각
사

적
민

간
팔

달
구

 인
계

동
 

11
46

건
물

 쓰
레

기
장

 근
처

에
 

작
품

을
 설

치
하

였
으

며
, 

작
품

에
 빗

자
루

를
 

거
치

해
놓

음

38
조

각
사

적
민

간
팔

달
구

 경
수

대
로

 

43
8

표
석

이
 설

치
되

어
 

있
지

 않
음

39
조

각
사

적
민

간
팔

달
구

 경
수

대
로

 

47
7

표
석

이
 화

단
 나

무
에

 

가
려

져
 볼

 수
 없

음



부
록

∣9
7

연 번
작
품
 사

진
종
류

(장
르
)

설
치

영
역

설
치
자

주
소

상
태
 기

술
기
타
 특

이
사
항

작
품
 특

징
 사

진

40
조

각
사

적
민

간
팔

달
구

 경
수

대
로

 

51
7

41
조

각
공

적
민

간
팔

달
구

 장
다

리
로

 

21
9번

길
 1

6

인
계

 올
레

 조
성

 사
업

의
 

일
환

으
로

 설
치

42
조

각
공

적
공

공
팔

달
구

 효
원

로
 

30
7번

길

43
조

각
공

적
공

공
팔

달
구

 동
수

원
로

 

3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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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원

시
 공

공
미

술
 관

리
 개

선
방

안
 연

구

연 번
작
품
 사

진
종
류

(장
르
)

설
치

영
역

설
치
자

주
소

상
태
 기

술
기
타
 특

이
사
항

작
품
 특

징
 사

진

44
조

각
공

적
공

공
팔

달
구

 동
수

원
로

 

39
7

작
품

명
이

 새
겨

진
 표

석
 

부
분

이
 훼

손
됨

45
조

각
공

적
공

공
팔

달
구

 동
수

원
로

 

39
7

46
조

각
공

적
공

공
팔

달
구

 동
수

원
로

 

39
7

조
각

 후
면

에
 빨

간
 

스
프

레
이

 자
국

이
 있

음

47
조

각
공

적
공

공
팔

달
구

 동
수

원
로

 

39
7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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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연 번
작
품
 사

진
종
류

(장
르
)

설
치

영
역

설
치
자

주
소

상
태
 기

술
기
타
 특

이
사
항

작
품
 특

징
 사

진

48
조

각
사

적
민

간
팔

달
구

 효
원

로
 

25
7

표
석

이
 설

치
되

어
 

있
지

 않
음

작
품

 주
위

에
서

 흡
연

을
 

하
여

 작
품

 주
변

에
 

담
배

꽁
초

가
 많

이
 

버
려

져
있

음

49
조

각
사

적
민

간
팔

달
구

 효
원

로
 

25
7

표
석

이
 설

치
되

어
 

있
지

 않
음

50
조

각
사

적
민

간
팔

달
구

 경
수

대
로

 

42
0

51
조

각
사

적
민

간
팔

달
구

 효
원

로
 

26
9

작
품

에
 전

단
지

가
 많

이
 

붙
어

있
으

며
, 
전

단
지

를
 

붙
인

 테
이

프
 자

국
으

로
 

인
해

 작
품

이
 훼

손
되

어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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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수
원

시
 공

공
미

술
 관

리
 개

선
방

안
 연

구

연 번
작
품
 사

진
종
류

(장
르
)

설
치

영
역

설
치
자

주
소

상
태
 기

술
기
타
 특

이
사
항

작
품
 특

징
 사

진

52
조

각
공

적
민

간
팔

달
구

 인
계

로
 

19
번

길

인
계

 올
레

 조
성

 사
업

의
 

일
환

으
로

 설
치

53
조

각
공

적
민

간
팔

달
구

 인
계

로
 

19
번

길

인
계

 올
레

 조
성

 사
업

의
 

일
환

으
로

 설
치

54
조

각
사

적
민

간
팔

달
구

 인
계

로
 

29
번

길

민
간

 공
방

 운
영

자
의

 

설
치

로
 추

정
됨

55
조

각
사

적
민

간
팔

달
구

 인
계

로
 

29
번

길

민
간

 공
방

 운
영

자
의

 

설
치

로
 추

정
됨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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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 번
작
품
 사

진
종
류

(장
르
)

설
치

영
역

설
치
자

주
소

상
태
 기

술
기
타
 특

이
사
항

작
품
 특

징
 사

진

56
조

각
사

적
민

간
팔

달
구

 인
계

로
 

29
번

길

민
간

 공
방

 운
영

자
의

 

설
치

로
 추

정
됨

57
조

각
사

적
민

간
팔

달
구

 인
계

로
 

29
번

길

민
간

 공
방

 운
영

자
의

 

설
치

로
 추

정
됨

58
조

각
사

적
민

간
팔

달
구

 인
계

로
 

29
번

길

민
간

 공
방

 운
영

자
의

 

설
치

로
 추

정
됨

59
조

각
사

적
민

간
팔

달
구

 인
계

로
 

29
번

길

민
간

 공
방

 운
영

자
의

 

설
치

로
 추

정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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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
원

시
 공

공
미

술
 관

리
 개

선
방

안
 연

구

연 번
작
품
 사

진
종
류

(장
르
)

설
치

영
역

설
치
자

주
소

상
태
 기

술
기
타
 특

이
사
항

작
품
 특

징
 사

진

60
조

각
사

적
민

간
팔

달
구

 인
계

로
 

29
번

길

민
간

 공
방

 운
영

자
의

 

설
치

로
 추

정
됨

61
조

각
사

적
민

간
팔

달
구

 인
계

로
 

29
번

길

민
간

 공
방

 운
영

자
의

 

설
치

로
 추

정
됨

62
조

각
사

적
민

간
팔

달
구

 인
계

로
 

29
번

길

민
간

 공
방

 운
영

자
의

 

설
치

로
 추

정
됨

63
조

각
사

적
민

간
팔

달
구

 경
수

대
로

 

53
4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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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연 번
작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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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종
류

(장
르
)

설
치

영
역

설
치
자

주
소

상
태
 기

술
기
타
 특

이
사
항

작
품
 특

징
 사

진

64
조

각
사

적
민

간
팔

달
구

 인
계

동
 

94
2-

9

65
조

각
사

적
민

간
팔

달
구

 인
계

동
 

94
2-

9

66
조

각
사

적
민

간
팔

달
구

 인
계

동
 

93
9

작
품

에
 전

단
지

를
 붙

인
 

흔
적

과
 테

이
프

 자
국

으
로

 

훼
손

되
어

 있
음

67
조

각
사

적
민

간
팔

달
구

 인
계

동
 

9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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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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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

공
미

술
 관

리
 개

선
방

안
 연

구

연 번
작
품
 사

진
종
류

(장
르
)

설
치

영
역

설
치
자

주
소

상
태
 기

술
기
타
 특

이
사
항

작
품
 특

징
 사

진

68
조

각
사

적
민

간
팔

달
구

 인
계

동
 

11
69

69
조

각
공

적
공

공
팔

달
구

 인
계

동
 

33
2-

2

70
조

각
공

적
공

공
팔

달
구

 인
계

동
 

92
9-

34

71
조

각
공

적
공

공
팔

달
구

 인
계

동
 

33
3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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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작
품
 사

진
종
류

(장
르
)

설
치

영
역

설
치
자

주
소

상
태
 기

술
기
타
 특

이
사
항

작
품
 특

징
 사

진

72
조

각
공

적
공

공
팔

달
구

 인
계

동
 

30
3-

7

73
조

각
공

적
공

공
팔

달
구

 인
계

동
 

30
3-

7
작

품
에

 낙
서

가
 되

어
있

음

74
조

각
공

적
공

공
팔

달
구

 인
계

동
 

30
3-

10

75
조

각
공

적
공

공
팔

달
구

 인
계

동
 

30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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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
원

시
 공

공
미

술
 관

리
 개

선
방

안
 연

구

연 번
작
품
 사

진
종
류

(장
르
)

설
치

영
역

설
치
자

주
소

상
태
 기

술
기
타
 특

이
사
항

작
품
 특

징
 사

진

76
조

각
공

적
공

공
팔

달
구

 동
수

원
로

 

39
7 
(인

계
동
 1
11
7)

표
석

이
 설

치
되

어
 

있
지

 않
음

77
조

각
공

적
공

공
팔

달
구

 동
수

원
로

 

33
5번

길

78
조

각
공

적
공

공
팔

달
구

 동
수

원
로

 

33
5번

길

79
조

각
공

적
공

공
팔

달
구

 동
수

원
로

 

33
5번

길



부
록

∣1
07

연 번
작
품
 사

진
종
류

(장
르
)

설
치

영
역

설
치
자

주
소

상
태
 기

술
기
타
 특

이
사
항

작
품
 특

징
 사

진

80
조

각
공

적
공

공
팔

달
구

 동
수

원
로

 

33
5번

길

박
태

규
 작

가
의

 「
누

가
 

나
를

 가
로

막
는

가
」

라
는

 

작
품

이
 설

치
되

었
던

 

것
으

로
 추

정
, 
작

품
 설

치
 

흔
적

과
 표

석
만

 남
아

 

방
치

되
어

 있
는

 상
태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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